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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이탈리아는 G7에 포함되는 경제대국이자 남유럽 재정위기의 핵심에 있는 위기의 국가이

다.IMF의 2011년9월 보고서(FiscalMonitor)에 따르면 이탈리아일반정부의총채무(gross

debt)는GDP의121.1%에달하고있다.뿐만아니라재정위기와맞물린정치적위기로2011

년11월베를루스코니총리가결국사임하였다.이탈리아의신임총리인몬티(MarioMonti)

는 같은 달정치인이 아닌경제전문가와각 분야 학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켰

고,2011년말몬티총리의새로운내각은이탈리아재정적자감축을위한300억유로규모의

재정긴축안을 추진중이며 그 성패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탈리아의재정제도는주요위기시점에서지속적으로개혁이추진되어왔다.가장최근

에 추진되고 있는 개혁은 2009년 재정법(n.196)과 2011년 재정법(n.39)이다.2009년 시작된

재정제도개혁은복잡한예산과정을개선하고과도한국가부채를감축하기위해서단행되었

다.2009년 재정법(n.196)과 2011년 재정법(n.39)은 하향식 예산편성방식(Top-down)도입,

예산을현금주의회계로단일화,중앙정부와지방정부및공공기관의예산과정일치를위한

예산일정조정등을규정하고있다.다만이들규정은각조항별로완료시한이다르게설정

되어 있으며,최대 2013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2009년에추진된주요재정개혁으로재정연방주의도입을들수있다.1990년대후반

부터전국적으로요구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 이양 요구를반영하여2000년에헌법이개정

되었고,2009년 연방주의 재정법(n.42)을통해 본격적으로권한이양이시행되고 있다.동법

률을통해지방정부는수입과지출의자율성을확보하게되었고,과도한지역적격차를해소

하기 위한 교부금 지원의 표준기준과 평형자금이 도입되었다.

2009년 이후의예산편성과정등을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이탈리아의 재정제도개혁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향후 재정제도 개혁이 계획된 경로로 안착될 수 있을지는 시일을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주로이탈리아재무부(MEF)와 국가종합회계실(RGS)의 홈페이지 자료를 비

롯하여 국내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가능한 한 원문 자료가 담고 있는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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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반영하고자노력하였으나,언어적접근성의한계로인해다소미흡한부분에대해서

는양해를구하는바이다.보고서의구성은제Ⅱ장에서는이탈리아의경제·정치적배경을시

간의순서에따라압축적으로정리하였고,제Ⅲ장에서는이탈리아의재정범위인공공부문의

구성과재정추이에대해서술하였다.마지막부분인제Ⅳ장은이탈리아예·결산제도전반에

대해포괄적으로다루고있으며,예산현황과구조를비롯하여재정법제와규율,재정관련조

직,예산일정,결산과 감사,주요 문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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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경제･정치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파시스트 정권이 무너지고 1946년 이탈리아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1948년 공화국 헌법이 공표된 이후 1949년 NATO가입,1957년 EEC(EuropeanEconomic

Community)의창립멤버로참여하는등이탈리아는국제사회에서그활동영역을넓혀왔다.

1948년 시작된미국의 경기부양책인 마샬플랜(MarshallPlan)의혜택으로,이탈리아는 1960

년대 후반까지 ‘경제기적’이라고도 불리는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그러나 그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경제뿐아니라정치·사회적으로어려운시기를맞이하게된다.이후경제는점차

회복세를보여크락시(BettinoCraxi)총리시절경제규모세계5위를달성하며G7에도참여

하는강세를보였으나,반면과도한재정지출의결과국가부채가GDP의100%를넘는문제

또한이시기에시작되었다.최근에는과도한부채가국가신용등급의강등뿐아니라EU체

제 전반을 위협하는 재정문제의 큰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탈리아의재정개혁의주요흐름은1960년대초반부터시작된재정제도의현대화와1980

년대에들어강화되기시작한주요재정관련부서들의역할과관련된 변화들을들 수있다.

Stolfi등(2010)은 이탈리아의 재정문제가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시

기의오일쇼크등의 국제적 충격에대응하기위해 이탈리아의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정책을폈다.적절한재정규율이없는상태에서이러한확장적재정지출이1980년

대에도이어지게되어,유럽통화연합의회원자격문제뿐아니라자체재정의지속가능성에

도 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 시기의 이탈리아는 다양한 예산제도들을 도입하였다.우선 프랑스의 예산법(loide

finance)을 모델로 1978년 새로 안정법(leggefinanziaria)1)을 도입하여 조세와 지출에 대한

결정을하나의문서에담아내는체계를도입하였다.이로써매년정부의경제활동이공식적

1) 2009년 재정개혁 이후 2011회계연도부터 재정법(Legge Finanziaria)을 안정법(Legge di Stabilità)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이탈리아에서는 관용적으로 두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까지 안정법보다 재정법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구조에 대한 

법률(재정법)과의 명칭 혼돈을 피하기 위해 재정법을 모두 안정법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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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회의감독하에놓이게되고,의회권한의강화분위기속에서1980년대초에는의회에

예산심의를 전담하기 위한 회기를 만들고 중기재정계획을 실험적으로 도입했다.이러한 일

련의개혁속에서행정부는계속방관자적인입장을유지했는데,의회에의한지속적인부채

증가2)가 1990년 이후 EC(EuropeanCommunity)에서 도입하는 자본이동 자유화 조치로 재

정의지속가능성에심각한위협으로다가오자의회의 권한 남용에의한 적자편향적인예산

법 제정을 제한하는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행정부의권한을의회에비해상대적으로강화하려는시도는1988년개혁(Law362/88)으

로구체화되었는데,이는최근이탈리아재정제도의바탕이되는것으로,우선중기재정계획

(DocumentodiProgrammazioneEconomicaeFinanziaria:DPEF)을공식화하여매년안정

법이 지켜야 하는 총량의 중기재정목표를 명확히 하였다.또한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연간

안정법심의에는새로추가되는사업들위주의논의가주를이루게하였고,새로운경상지출

과수입에한해서는수지균형을강제하였다.이개혁을통해의회의정부예산안수정에있어

적자재정에 대한 각 위원회와 상하원의 책임성을 강화3)하였고,새로운 정책 시행 시 관련

비용추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1988년개혁은의회내규율을강화하는데상당한효과가있었다.예를들어,개혁이전에

는예산법의통과시한인12월31일이거의지켜진일이없는반면,개혁이후에는항상시한

이 준수되었다.또한 중기재정계획상의 총량 목표도 잘 지켜졌으며 정부예산안과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법과의 간극도 줄어들었다.행정부는 의회의 적자편향 경향을 이러한 개혁으로

제한하는 한편 기존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연계법안들(provvedimenti

collegati)을통해해결하려고했다.그러나이연계법안들이예산안과함께의회에서논의되

는과정에기존의예산법들이초래했던문제점을반복하는경향이나타나기시작했다.특히

중기재정소요 예측을위한비용추계 시스템이 투명하게이루어지지 못하는문제가있었다.

2) 일례로 1988년의 경우 의회에서 결정된 안정법의 적자는 정부 예산안보다 13% 이상 높았다(Stolfi

외, 2010).

3) Law 362/88과 동시에 의회 내에서 비밀투표 방식을 철폐하는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여 집권당의 의

회 장악력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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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지속된재정적자와이에따른높은수준의국가부채문제에는이탈리아의불안

정한정치환경이일정 부분주요한원인으로작용했고,또한지속적인제도개혁의방향설

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례대표선거제를 채택한 이탈리

아는수많은 군소정당들이난립하고집권당이오랜 기간정권을유지하는정치상황이지속

되었고,이러한상황에서1980년대재정상황의급격한악화는효과적으로제어될수없었다.

결국 1990년대 들어 광범위한 부패(tangentopoli)관련 스캔들이 전국적인 사법당국의 조사

(manipulite,cleanhands)로 밝혀지면서,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기존의 정당제도의 근본

이었던 비효율적 비례대표 선거제를 폐지하고,1994년 비례대표제의 요소를 포함한 다수대

표제로선거를 치러 점차 양당 중심체제로 개편되었다4).이시기에 이탈리아는 외부적으로

도 EMS(EuropeanMonetarySystem)에서 퇴출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는

1988년개혁시도의배경이된우려가현실화된것으로,누적되어온높은수준의부채와상

대적으로 높았던 인플레이션,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환율이 합쳐져 대규모의 자본유

출이 일어남으로써 발생하였다.

1990년대의정치적상황,특히양당중심체제로의점진적진화는집권당의결속력을강화

하는효과를가져왔고,또한비록집권당에따라내용은달랐지만이후개혁을진행하는것

을 용이하게 하였다.

1990년대개혁의주된방향은신공공행정론(NewPublicManagement)의영향에따른성과

및결과에중점을둔재정이었다.따라서법이나규율에대한순응여부보다는재정집행자들

의재량과결과에대한책임성을강조하고,공무원의임금을성과에연동시키는등의제도를

도입하였다.동시에정부부처의수를줄임으로써정책적조율을용이하게하였고,예산문서에

도 새롭게 간소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에서의 정책 심의에 힘을 실어 주었다.

1990년대에 지속된 재정 상황은 EMU(EconomicandMonetaryUnion)에 이탈리아가 지

속적으로포함될수있는지에대한의문을불러일으켰고,이는재정당국의정치적위상을높

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높아진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재정당국은 연계법안

(provvedimenticollegati)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보건문제 등에 있어 주요 정책적 개혁

을 추진하였다.

4) 비록 2006년에 다시 비례대표제로 복귀했지만,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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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들어서는정권이바뀌면서중도우파가집권을하고개혁의방향에도변화(裁

量에서 位階)가 있었다.가장 핵심적인 것은 2002년의 지출동결법(leggetaglia-spese)의 도

입으로특정 지출에 대해서예측보다증가할 경우에는 자동삭감되는 방식5)이다.또한 재정

당국은 재정집행이 중기재정의 목표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경우 일괄지출삭감

(across-the-boardcut)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6).

이시기에는1997년개혁으로도입된예산의새로운분류체계도부처내부시스템까지변

화시키지는못하여여전히그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고,재정부도여전히법적순응여부에

집착하는모습을보였다.그러나이러한경향은2006년다시중도좌파가집권을하고기존의

개혁을 지속하면서 점차 속도를 내게 되었다.추가로 처음으로 지출검토(spendingreview)

를도입하여5개부처에서시험적으로실시하였는데,이의효과나확대여부는2008년또다

시 중도우파로 정권이 넘어감에 따라 불확실해졌다.이렇듯 2000년대의 이탈리아는 집권당

의잦은변화로큰방향에서변동은있었으나지속적으로다양한개혁들을 추진해왔고,앞

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최근의베를루스코니총리의정치적문제가2009년헌법개정에따른지방의재정권

한확대문제와합쳐져,본보고서가작성되는중에도 계속제도의변화가있었고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전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5) 미국의 GRH법(Gramm-Rudman-Hollings Act of 1985)의 아이디어를 도입. 각 부처들이 예측치를 

더 정확히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

6)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실제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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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재정범위 및 재정 추이

이탈리아의재정및예산제도범위는공공부문의범위와일치되어있어,재정제도를충분

히이해하기위해서는먼저공공부문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공공부문은 기능과규모가서로 다른다수의기관으로구성되어있지만 법률적으로중앙정

부,지방정부,국가사회복지기관(Entinazionalidiprevidenzaeassistenzasociale)의세부

분으로구분되어있다.일부공기업은정부예산에포함되어있는데이는정부지분비율과는

상관이없어서,정부가공기업의지분을50%이상소유하는경우에도정부예산안에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즉 정부 예산안에는 일부의 공기업만 포함되어 있다.

2009년이탈리아통계청공공부문의지출비중보고서에의하면,중앙정부는41.28%,지방

정부는56.71%,사회복지기관은2.01%를차지하고있다7).본장에서는먼저재정주체인중앙

정부,지방정부,사회복지기관,공기업의 조직형태 및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또한 2009년 5

월에 집행된 연방주의 재정법(n.42/2009)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및 재정 책임이 크게

높아졌으므로,이에 대한 지방행정기관의 구성과 조직구조를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1.공공부문

가.중앙정부

이탈리아는 내각제 국가이고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대통령은 상원,하원과 지방정부의

대표단의 의해 간접선거로 임명되고 임기는 7년이다.모든 지역의 대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의대표단은주(州)에해당하는레죠네(Regione)8)라는각지방정부의대표자3명으

로 구성되어 있고 발레다오스타(Valled'Aosta)레죠네는 인구규모가 작아 해당 대표자를

7)이탈리아통계청 ISTAT(IstitutoNazionalediStatistica),2010/12/31

8)아래 나.지방정부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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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만 선출할 수 있다.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지방정부 대표자는모두 58명이고,각 레죠

네의다수당당원중에2명,소수당당원중에1명을주의회(consiglioregionale)에서선정한

다.총리는 내각의 수반이며 가장 중요한 정치계의 중진으로,대통령이하원의 다수당당수

를총리로임명한다.상원의원은만40세이상의지방정부후보자중에서선출되며의원수

는315명이다.각지방정부에서상원후보자는법률상의요구에적합한정당이나정당연합

이 추천한다.상원의원 중에 몰리세(Molise)와 발레다오스타(Valled'Aosta)를 제외하고 각

레죠네의대표자는최소7명이포함되어있어야한다.작은인구규모로인하여몰리세를대

표하는 상원의원은 2명이고 발레다오스타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은 1명이다.315명의 상원의

원중,6명은해외선거구에서선출된다.상원의원은만25세이상의선거인에의해보통선

거로선출된다.하원의원은630명으로보통선거로선출되고만25세이상일경우출마할수

있다.하원의원 중에 12명은 해외 선거구에서 선출된다.상․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중앙정부에는중앙정부부처와부처산하헌법기관(Organicostituzionali),헌법상관련기관

(Organidirilievocostituzionale),재정기관(Agenziefiscali),경제활동규제기관(Entidiregolazione

dell'attivitàeconomica),경제서비스제공기관(Entiproduttoridiservizieconomici),독립행

정당국(Autoritàamministrativeindipendenti)등 모두156개 기관이 포함된다.이런산하기

관의기능과조직구조에대해서는제Ⅱ절에서자세히살펴보고,중앙정부의수입과지출예

산·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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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중앙정부의 구분

2009년 재정법(n.196/2009)제14조에 따라 모든 중앙정부기관은 일일 수지(paymentsand

receipts)계산데이터를이탈리아중앙은행이운영하는공공부문영업활동중앙관리데이터

베이스(SistemaOperativosulleOperazionidegliEntiPubblici:SIOPE)에 보내야 한다.

SIOPE데이터베이스는경제재정부(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MEF)가분

기마다(5월31일,9월30일,11월30일)국회에제출해야하는공공부문에대한재무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주된 정보원이다.SIOPE데이터베이스는 2003년 도입되어 2005년에 49개

공공기관에 먼저 적용된 후,모든 중앙·지방정부기관으로 서서히 확장되었다.SIOPE를 통

해서 각 정부기관은 해당 예산 및 관련 데이터와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중앙·지방정부기관은 매년 3월 29일부터 이후 30일 동안 통합구매순환시스템

(SistemaCicloAcquisitiIntegrato:SCAI)을 통해 세출예산액을 제출해야 한다.이 세출예

산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가예산안을 결정하는 첫 번째 과정으로 경제재정부가 국민경제

및 재정보고서(Relazionesull'economiaelafinanzapubblica)를 작성한다9).

9) 동 보고서는 2011년 재정법(n.39) 개정으로 폐지되고 관련 내용은 중기재정계획(Documento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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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료 이사회 및 부처

헌법제92조에따라서대통령은총리의추천으로각부처장관들을임명하고,총리는부처

들을 주도하고 그 업무를 책임진다.부처 장관 13명,총리실 차관(Sottosegretarioalla

PresidenzadelConsigliodeiMinistri)1명과 총리로 각료 이사회(ConsigliodeiMinistri)를

구성한다.

2009년제172법률은정부부처의기능,구조와구성을규정하고있는데이법에따르면중

앙정부는 최대 13개 부처로 구성되고 장관,차관,무임소(無任所)장관(Ministrisenza

portafoglio)과서기관(Sottosegretari)은모두최대63명만임명될수있다.2011년현재이탈

리아의중앙부처는 아래<표1>과같이 13개 부처와 10개의 무임소 부처로구성되어있다.

중앙정부 (Governo)

각료 이사회 (ConsigliodeiMinistri)

부처 (Ministeri)

MinisterodegliAffariEsteri외교부

Ministrerodell'Interno내무부

MinisterodellaGiustizia법무부

MinisterodellaDifesa 국방부

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경제재정부

MinisterodelloSviluppoEconomico 경제개발부

MinisterodellePoliticheAgricoleAlimentarieForestali농림식품부

Ministerodell'AmbienteedellaTuteladelTerritorioedelMare환경국토해양부

MinisterodelleInfrastruttureedeiTrasporti건설교통부

MinisterodelLavoroedellePoliticheSociali노동·사회정책부

MinisteroperiBenieleAttivitàCulturali문화부

Ministerodell'Istruzione,dell'UniversitàedellaRicerca교육·대학·연구부

MinisterodellaSalute보건부

<표 1>이탈리아 중앙정부 부처

Economia e Finanza: DEF)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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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계속

무임소 부처 (MinisterisenzaPortafoglio)

MinisteroperiRapporticolParlamento의회관계부(정무장관)

MinisteroperleRiformeperilFederalismo연방정책부

MinisteroperlaSemplificazioneNormativa법규제개혁부

MinisteroperiRapporticonleRegioni지방자치부

MinisteroperlePariOpportunità여성부

MinisteroperlePoliticheComunitarie유럽정책부

MinisteroperlaPubblicaAmministrazioneel'Innovazione공공행정·혁신부

Ministeroperl'AttuazionedelProgrammadiGoverno국무조정부

DipartimentodellaGioventù청년지원부

MinisteroperilTurismo관광부

무임소 장관들은 각료 이사회의 모든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만 해당 부처가 없으며

예산·지출자치권을 가지지 않는다.무임소 장관들은 총리실 내부에 설립된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총리가 위임한 기능을 수행한다.무임소장관의 모든 비용과 지출은

각료 이사회 예산에 포함된다.

2)헌법기관 및 헌법상 관련 기관

헌법기관(OrganiCostituzionali)은헌법에서언급된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한통치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이다.헌법에서는 헌법기관으로 대통령,상원 및 하원의원,각료 이사회장,

자치 지방정부와 헌법재판소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관련기관(Organidirilievocostituzionale)은통치기능을수행하지않으므로정부

를구성하는필수기관은아니다.헌법상관련기관은헌법에언급은되지만헌법이아닌일

반 법률에서 규정된다.헌법상 관련 기관은 국가경제·노동회의(ConsiglioNazionale

dell'EconomiaedelLavoro),국무원(ConsigliodiStato),회계감사원(CortedeiConti),상급

법원(ConsiglioSuperioredellaMagistratura),대국방회의(ConsiglioSupremodiDifesa)이

다.각 기구의 구성과 기능은 아래 <표 2>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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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명 구성원 기능

국가경제·노동회의

ConsiglioNazionale

dell'Economiaedel

Lavoro

경제학 전문가(12명),

국가경제의 각 부문

대표자(99명),사회복지협회

및 자원봉사단체

대표자(10명)

·입법조치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

·새로운 법률을 제의할 수

있음

국무원

ConsigliodiStato

지방행정법원의 경력 4년

이상의 고문(위원의1/2),

경력 15년 이상의 법학

전문가와 법학 교수(위원의

1/4),고시로 선출된 치안

판사(위원의 1/4)

·법학이나 행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

·행정재판소의 제2판사

회계감사원

CortedeiConti
치안 판사

·총리실과 중앙정부 부처

회계 감사

상급 법원

ConsiglioSuperiore

dellaMagistratura

경력 15년 이상의 치안

판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이탈리아

사법부(Magistratura)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대국방회의

ConsiglioSupremo

diDifesa

총리,외교부 장관,내무부

장관,경제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경제개발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국방관련 문제 검토

·국방제도 조직·운영 원칙

규정

<표 2>헌법상 관련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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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정기관

1999년에설립된재정기관(Agenziefiscali)은독립적인기관이지만경제재정부와상호의

존적인 관계이다.재정기관에는 국세청(AgenziadelleEntrate),국가부동산청(Agenziadel

Demanio),관세청(AgenziadelleDogane),영토관리국(AgenziadelTerritorio)이 포함된다.

각 재정기관의 기능은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기관명 기능

국세청 AgenziadelleEntrate ·국세 관리,납세자 보호,탈세방지

국가부동산청 AgenziadelDemanio

·국가 부동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부동산 관리·매매,몰수한

부동산 관할

관세청 AgenziadelleDogane ·관세국경 관리

영토관리국 AgenziadelTerritorio
·토지 등기소 기능 수행

·토지대장 관리,지형도 제작·처리

<표 3>중앙정부의 재정기관

4)경제활동규제기관

경제활동규제기관(Entidiregolazionedell'attivitàeconomica)은정부가국민경제의특정

부문에개입하거나통제하고감시하기위한기관으로총11개기관이있다.각경제활동규제

기관은 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정부부처에 소속되어 있다.



- 14 -

기관명

Agenziaitalianadelfarmaco-AIFA- 이탈리아약학기관

Agenzianazionaleperlasicurezzadelle

ferrovie
국가철도안전기관

Agenzianazionaleperlasicurezzadelvolo

-ANSV-
국가항공로안전기관

AgenzianazionaleperIservizisanitari

regionali-AGE.NA.S-

지방의료서비스를 위한

국가기관

Agenziaperladiffusionedelletecnologieper

l'innovazione
혁신기술 진흥기관

Agenziaperlarappresentanzanazionaledelle

P.A.-ARAN-
공공부문단체교섭기관

Agenziaperleerogazioniinagricoltura

-AGEA-
농업보조금기관

Cassaconguaglioperillsettoreelettrico 전기부문상환기금

Cassaconguagliotrasportidigaspetroli

liquefatti

액화 석유 가스 운송업

상환기금

DigitPA 전자정부진흥기관

Comitatonazionalepermanenteperil

microcredito

소액대출(microcredit)상임위

원회

<표 4>경제활동규제기관

5)경제서비스제공기관

경제서비스제공기관(Entiproduttoridiservizieconomici)은민간부문이공급하지않는서

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실패를 보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14개의 기관이 존재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경제서비스제공기관은 국가관광기구(AgenziaNazionaleperilTurismo)와

국가무역협회(IstitutoNazionaleperilCommercioEstero)이다.경제서비스제공기관중에는

공기업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하나는 국가도로관리공사(AziendaNazionaleAutonoma

StradeStatali)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진흥협회(ItaliaLavor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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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독립행정기관

독립행정기관(Autoritàamministrativaindipendenti)은 국민경제의 민감한 분야를 정부의

직접적인통제하에두지않기위해설립되었다.따라서독립행정기관은정치와경제에관여

하지않고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하지만사실독립행정기관의 관계자는보통다수당

에소속되어있거나정부에의해직접선출된다.각독립행정기관은담당하는분야와관련된

불법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단속한다.독립행정기관은 아래 <표 5>와 같다.

기관명

Agenziaperleassociazioninonlucrativediutilità

sociale

비영리사회공익단체

기관

Autoritàgarantedellaconcorrenzaedelmercato
시장경쟁력 및

시장독점 기관

Autoritàperlavigilanzasuicontrattipubblicidi

lavori,servizieforniture
공공부문 조달 기관

Autoritàperlegaranzienellecomunicazioni
통신 및 대중 매체

기관

Autoritàperl'energiaelettricaeilgas 전력 및 가스 기관

Commissionedigaranziaperl'attuazionedellalegge

sulloscioperoneiservizipubbliciessenziali

공공부문

파업법률실행 기관

Garanteperlaprotezionedeidatipersonali 사생활권 보증인

<표 5>중앙정부의 독립행정기관

7)정부소속협회

정부소속협회(Entiastrutturaassociativa)는 국민경제의 여러 분야의 요구와 의견을 대

표하기 때문에 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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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AssociazioneNazionale AutoritàeEntidiAmbito

-ANEA-
수자원관리기관협회

AssociazioneNazionaleComuniItaliani-ANCI-
이탈리아시정(市政)

협회

AssociazioneNazionaleConsorziUniversitari

-ANCUN-
대학협력단협회

ConferenzadeiRettoridelleUniversitàItaliane-CRUI- 대학교총장협회

FederazionedeiConsorzidiBacinoImbriferoMontano

-FederBIM-

산악지역수자원관리

협회

FondazionedellaConferenzadeiRettoridelleUniversità

Italiane
대학교총장협회재단

UnionedelleProvinced'Italia-UPI-
이탈리아

주(州)정부협회

UnioneItalianadelleCamerediCommercio,Industria,

ArtigianatoeAgricoltura-UNIONCAMERE-

상공,산업,수공업,

농업 회의소 협회

UnioneNazionaleComuni,Comunità,EntiMontani

-UNCEM-

산악지역행정기관

협회

<표 6>정부소속협회

8)사회복지·문화·오락서비스 제공기관

사회복지·문화·오락서비스제공기관(Entiproduttoridiserviziassistenziali,ricreativie

culturali)은미술,문화,스포츠,사회복지사업과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다.대표

적인 기관은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들(이탈리아축구연맹,농구연맹 등),베네치

아 ‘비엔날레’국제미술전람회재단과 이탈리아 문화예술진흥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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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연구기관 및 실험연구기관

연구기관(EntieIstituzionidiRicerca)은 연구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연구소이고,

실험연구기관(IstitutieStazioniSperimentaliperlaRicerca)은가축진료소역할을하며축

산물의질과축산농가의위생을감시하는등의역할을한다.이들은공공의료체제의일부를

구성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의 관리하에 있다.

나.지방정부

1)지방정부 구조

이탈리아에서는제2차세계대전후공산당세력의확산을억제하기위하여1970년대초까

지전국적인지방자치제실시가연기되었다.1972년에지방자치법안이의회에서통과된후

연방주의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으며,1977년에실질적인지방자치제가시행된후지속적인

보강과입법등을통하여오늘날에이르고있다.2010년을기준으로이탈리아지방자치의행

정구역은 주(州)에 해당하는 레죠네(Regione)가 20개이며,프로빈차(Provincia)는 110개에

이르고 코무네(Comune)는 모두 8,094개가 존재한다10).

각레죠네는헌법의범위내에서자체법령을가지고있고그법령은레죠네의정부형태,

조직과기능을규정·명시한다.각레죠네정부는입법권한을행사하는주의회와집행권한을

행사하는위원회로구성되어있다.레죠네의총독은보통선거로선출된다.1997년법률(n.59)

을통하여각레죠네는지방의발전과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전적인행정권한을부여받았

으나외무,국제무역,국방,세관 및출입국관리,치안,법 집행등의 행정권은 인정되지 않

는다.또한국제관계,노동시장,교육,과학연구,건강증진등과같은사항은중앙정부와함께

처리한다.헌법 제117조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레죠네는 입법권한을 부여받아 일부 사항

10)이탈리아 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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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해서는레죠네정부가독립적입법권을가지고있다.다만행정권한등에대한 법률은

중앙정부에서만제정할수있고,일부사항은중앙정부와합의하여레죠네가법률을제정할

수 있다.

또한 헌법 제119조에 의거하여 모든 레죠네는 재정 자치권이 있었지만실제로 2009년 연

방주의 재정법(n.42/2009)이 제정될 때까지 지방정부의 재정 자치권이 시행되지 않았다.

2009년부터는레죠네,프로빈차,코무네에완전한세입·세출자치권및지방세도입·징수권

한을 부여할 목표로 새로운 예산과정이 시작되었다.이탈리아에서 재정연방주의(fiscal

federalism)를실제로 도입한 연방주의 재정법(n.42/2009)은 제Ⅳ장 2절(재정법제 및재정규

율)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레죠네 중에서 도서 지역인 시칠리아(Sicilia),사르데냐(Sardegna)와 북부 국경지역인 프

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Friuli-VeneziaGiulia),트렌티노알토아디제(Trentino-AltoAdige),

발레다오스타(Valled'Aosta)의 5개 레죠네는 역사적 배경,민족,언어의 특성 등을 감안하

여,자치권을 강화한 헌법으로 규정된 특별법령 레죠네(Regioneastatutospeciale)로 관리

되고 있다.나머지 15개 레죠네는 일반 법령이 적용된다.

특별법령 레죠네들은 보다탄력적인 재정 자율성을가지고있어 일반법령 레죠네와비교

해서 중앙정부에 송금하는 지방세 수입의 비율이 매우 낮다.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지방세

수입에 대해 사르데냐에는 70%,발레다오스타와 트렌티노알토아디제에는 90%,시칠리아에

는 100%를 자체재원으로서 보장한다.뿐만 아니라 특별법령 레죠네는 보다 광범위한 행정

권한도가지고있어 다른레죠네에서는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교육,공공의료,공공기반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레죠네가 직접 제공해야 한다.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내에있는트렌토시와볼자노시는헌법에따라서자치지역으로간

주되어특별법령레죠네와같은권한을부여받는다.프로빈차와코무네는법률에의해수행

해야 하는 기능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집행권한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또한 레죠네

정부는자율적으로해당지역내의프로빈차와코무네에행정권한을이양할수있다.산골에

위치한 일부 코무네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산골지역조합(Comunitàmontane)을 결성한

다.산골조합은산악환경보호를목표로하며,법률상의지위는코무네와같다.수도인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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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시또한특별지방정부단위로간주되어역사·문화유산보호,경제발전,도시계획,민

방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더욱 넓은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그림 2]지방정부의 구분

중앙정부와같이지방정부도각행정범위가지역에한정되어있으므로지방정부의예산안

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기관과 기구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지방정부 산하기관은

관광업,환경보호,농업,보건,공연예술,무역과산업,사회보장등국민경제의여러분야

에서역할을한다.각지방정부기관의기능을자세히설명하는것은본보고서의목적을벗

어나므로아래 <표7>에서공식적인분류에따른지방정부기관의유형만제시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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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Agenzie,entieconsorziperildirittoallo
studiouniversitario

대학 교육 지원 기관,
기구 및 협력단

Agenzieedentiperilturismo 관광진흥기관

Agenzieedentiregionalidellavoro 노동지역기관

Agenzieedentiperlaricercaeperl'ambiente 환경연구기관

Agenzieregionaliperlarappresentanza
negoziale

단체 교섭을 위한 기관

Agenzieregionaliperleerogazioniin
agricoltura

지역 농업 지원기관

Agenzieregionalisanitarie 지역보건기관

Autoritàdiambitoterritorialeottimale 지역수도 관리기관

Autoritàportuali 항만관리위원회

Aziendeospedaliere,aziendeospedaliere
universitarie,policlinicieistitutidiricoveroe
curaacaratterescientificopubblici

공공병원,대학병원,
종합병원,공공요양원

Aziendesanitarielocali 지역보건소

Cameredicommercio,industria,artigianatoe
agricoltura

상공,무역,농업,수공업
회의소

ConsorzidiBacinoImbriferoMontanoBIM
산악지역수자원관리
협력단

Consorzidipoliziamunicipalecostituititraenti
locali

지방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된 시경찰(City
police)협력단

Consorzidivigilanzaboschivacostituititraenti
locali

지방공공기관에 의해
설립된 삼림감독 협력단

Consorzieentigestoridiparchieareenaturali
protette

공원 및 천연보호구역
운영기관

Consorziintercomunalideiservizisocio
assistenziali

사회복지코무네 협력단

Consorziinteruniversitaridiricerca 대학 간의 연구협력단

Consorziefondazioniuniversitariecostituitida
AmministrazioniPubbliche

행정기관에 의해 구성된
대학교 재단 및 협력단

Entiregionalidisviluppoagricolo 지역농업개발기관

Fondazionilirico-sinfoniche 오페라 및 교향악단 재단

Parchinazionali 국립공원

Teatristabiliadiniziativapubblica 공공극장 운영기관

Universitàeistitutidiistruzioneuniversitaria
pubblici

국립대학 및
국립고등교육기관

Unionidellecameredicommercioregionali 지방회의소 조합

Altreamministrazionilocali 기타 지방정부기관

<표 7>지방정부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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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정부 재정

2009년 실시된 재정연방주의(fiscalfederalism)법률의 기본원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이탈리아의각지역사이에있는경제적인차이에대해살펴보도록하겠다.아래<표8>및

<표9>는각레죠네별지방정부의총수입및총지출을나타낸다.아래표를보면북부지역

과 남부 지역 사이의 전반적인 경제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북부 국경에 위치하는 특별법령

레죠네와 규모 및 수입·지출이 유사한 일반법령 레죠네를 비교할 때 특별법령 레죠네의 재

정 실적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북부지역이 아닌 시칠리아와 사르데냐의

경우특별법령의혜택을받고있는도서지역이지만재정적인실적은상당히저조하다.특별

법령레죠네와일반법령레죠네의재정적인차이가시민일상생활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

에1990년대후반부터는일반법령레죠네정부들이전국적으로권한이양(devolution)을요구

해 왔다.

　 지역 2008년
총수입

(백만€)

인구

(명)

일인당수입

(€)

순

위

특

별

법

령

북부

Valled'Aosta 2,219 127,065 17,467 (2)

FriuliVeneziaGiulia 19,229 1,230,936 15,621 (7)

Trento자치 프로빈차 8,331 519,800 16,028 (5)

Bolzano자치 프로빈차 8,268 498,857 16,574 (4)

남부
Sicilia 43,356 5,037,799 8,606 (21)

Sardegna 16,849 1,671,001 10,083 (15)

일

반

법

령

북부

Piemonte 67,921 4,432,571 15,323 (8)

Lombardia 179,590 9,742,676 18,433 (1)

Veneto 67,307 4,885,548 13,777 (11)

중부

Liguria 23,612 1,615,064 14,620 (9)

Emilia Romagna 68,636 4,337,979 15,822 (6)

Toscana 52,094 3,707,818 14,050 (10)

Umbria 11,409 894,222 12,758 (12)

Marche 19,393 1,569,578 12,355 (13)

Lazio 97,445 5,626,710 17,318 (3)

Abruzzo 14,705 1,334,675 11,017 (14)

Molise 3,166 320,795 9,870 (16)

<표 8>레죠네별 지방정부 총수입(2008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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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08년
총지출

(백만€)

인구

(명)

일인당지출

(€)

순

위

특

별

법

령

북부

Valled'Aosta 2,701.8 127,065 21,263 (1)

FriuliVeneziaGiulia 19,656.2 1,230,936 15,968 (4)

Trento자치 프로빈차 8,412.0 519,800 16,183 (3)

Bolzano자치 프로빈차 8,125.1 498,857 16,287 (2)

남부
Sicilia 56,124.7 5,037,799 11,141 (18)

Sardegna 20,224.5 1,671,001 12,103 (13)

일

반

법

령

북부

Piemonte 58,818.9 4,432,571 13,270 (9)

Lombardia 129,642.5 9,742,676 13,307 (8)

Veneto 54,256.9 4,885,548 11,106 (19)

중부

Liguria 24,179.0 1,615,064 14,971 (6)

EmiliaRomagna 56,936.9 4,337,979 13,125 (10)

Toscana 46,822.2 3,707,818 12,628 (11)

Umbria 12,058.4 894,222 13,485 (7)

Marche 18,193.8 1,569,578 11,592 (16)

Lazio 87,182.5 5,626,710 15,494 (5)

Abruzzo 15,619.8 1,334,675 11,703 (14)

Molise 3,967.0 320,795 12,366 (12)

남부

Campania 59,077.5 5,812,962 10,163 (21)

Puglia 41,479.5 4,079,702 10,167 (20)

Basilicata 6,688.8 590,601 11,325 (17)

Calabria 23,375.7 2,008,709 11,637 (15)

전체 753,543.6 60,045,068 12,550

<표 9>레죠네별 지방정부 총지출(2008년 기준)

<표 8>의 계속

　 지역 2008년
총수입

(백만€)

인구

(명)

일인당수입

(€)

순

위

일

반

법

령

남부

Campania

Puglia

Basilicata

Calabria

50,558

37,368

5,188

18,026

5,812,962

4,079,702

590,601

2,008,709

8,697

9,159

8,784

8,974

(20)

(17)

(19)

(18)

전체 814,668 60,045,068 13,568

자료:경제발전부,ContiPubbliciTerritoriali

자료:경제발전부,ContiPubbliciTerritori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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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로2000년10월에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를정의·규정하는헌법제5장(제114

조부터제132조까지)이제3차 헌법개정에의해법률상지방정부에 보다광대한재정,입법

및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헌법 개정 후,지방정부의구조를 규정하는 헌

법 제119조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1.코무네,프로빈차,광역시(Cittàmetropolitane)11)와레죠네는수입및지출자율성이있

어야 한다.

2.코무네,프로빈차,광역시와 레죠네는 독립 자산이 있어야 한다.

3.지방정부는헌법과국가재정및조세제도의원칙에따라단독적으로세금을부과·징수

한다.

4.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세입 교부금을 받는다.

또한 헌법 개정에 따라 1인당 재정능력이 낮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무제한 평형자금

(FondoPerequativo)이 도입되었다.

레죠네정부는법률상정해진공적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앞서언급한지방세,중앙정

부 세입 교부금과 평형자금 세 가지 재원에만 의지할 수 있다.레죠네 정부는 투자 활동을

수행하기위해서만 차입할 수 있으나 중앙정부가 이런목적을 위해 체결된 차관에 대해 보

증할 수는 없다.위 규칙은 2000년에 도입되었지만 2009년에 연방주의 재정법(n.42/2009)이

제정된 이후에야 실질적인 권력 이양과 재정연방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1)광역시(Cittàmetropolitane)라는 지방정부 단위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직 구성되지 않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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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Entinazionalidiprevidenzaeassistenzasociale)의 주요 활동은 시민에게

퇴직금(severancepay)과 연금(retirementpension)을 지급하는 것이며,국가의 사회보장제

도와연금제도를운영한다.사회복지기관은직종별로구성되어있고,원래모두27개기관이

었는데지난20년간일부사회복지기관은민영화되거나합병돼서현재공공사회복지기관이

6개남아있다.각사회복지기관은고용주들이종업원1인당의무적으로납부해야되는사회

보장세및연금기여금(contributions)을징수한다.사회보장세및연금기여금은보통매월지

급되는 종업원의 임금 총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사회복지기관은 연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실업수당,병가 중 급여,출산수당,퇴직수당,소득이전 등을 지급한다.이러한

기능들은 정부 부처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지만 노동·사회정책부(Ministerodel

LavoroedellePoliticheSociali)의감시를받는다.사회복지기관은독립적으로자체연간예

산안을편성하지만노동·사회정책부를통하여정부의지원을받는다.이탈리아에서가장큰

규모의사회복지기관은INPS(IstitutoNazionaleperlaPrevidenzaSociale)로국가예산다

음으로 제일 큰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며 연간 예산 총액은 약 5,450억유로이다.

기관명 기능

INPS(IstitutoNazionale

dellaPrevidenzaSociale)
국가사회복지기관

모든 민간부문의 근로자를

위한 이탈리아의 핵심

사회복지기관이다.

INAIL(IstitutoNazionale

perl'Assicurazionecontro

gliinfortunisullavoro)

국가산재보험기관

산업재해,병가와 관련된 모든

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산업재해

방지와 의료비 보장 역할도

수행한다.

INPDAP(IstitutoNazionale

diPrevidenzaperi

Dipendentidell'

AmministrazionePubblica)

공공부문근로자

국가사회복지기관

공공부문의 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이다.

<표 10>사회복지기관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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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의 계속

기관명 기능

IPSEMA(Istitutodi

PrevidenzaperilSettore

Marittimo)

해양부문

사회복지기관

해양부문 근로자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이다.

ENPALS(EnteNazionale

diPrevidenzaperi

LavoratoridelloSpettacolo)

오락 및

스포츠부문

사회복지기관

오락부문 종업원,예술가와

스포츠 선수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이다.

라.공기업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92년 대규모 민영화 과정이 시작될 때까지,이탈리아의 공기

업은 국민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1970∼80년대에는 이탈리아 정부가 IRI,EFIM,

ENI와ENEL이라는가장중요한4개공기업을통해직접적으로혹은간접적으로수천개의

기업을 통제하였으며 500,000명(노동력인구의 2.16%)이상을 고용하였다.1991년에는 이탈

리아의가장큰20개대기업중에12개가공기업이었고최대공기업인IRI는그수입이세계

최고중하나였지만,많은공기업이수년간막대한손실을입고있어국가부채에큰부담으

로작용하였다.또한1992년에이탈리아는역사적으로가장심각한경제·정치적위기를겪

었고12),1992년 2월에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파산위기를 피하

기위한조치를취해야만했다.이에따라정부는경제위기및불안정한정치상황을타개하

고 공기업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정부는 21개공기업의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고,5개 공기업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한대주주(majorityshareholder)이며나머지6개의소주주지분(minorityshare)을소유

하여 모두32개 공기업이 존재한다13).이탈리아의 공기업 지배구조는 주무부처와중앙부처

가 함께 공기업을 통제하는 혼합 모형(Mixedordoublemodel)의 형태이다.중앙부처인 경

제재정부와각공기업이속한산업과관련된다양한주무부처에의해공기업이통제된다.예

12)본고 제Ⅱ장(경제·정치적 배경)참고 

13)이탈리아 경제재정부(MEF)재무실,Partecipazioni dirette del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 Dipartimento del Tesoro, 2011.8월 기준

    http://www.dt.tesoro.it/it/finanza_privatizzazioni/partecipaz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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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철도공기업인 FerroviedelloStato의 경우 경제재정부와 건설교통부(Ministero

deiTrasportiedelleInfrastrutture)의 통제를 받고 있다.

국가가전체 지분이나 대주주 지분을소유하는 공기업과 관련된 모든상황은 경제재정부

내재무실(DipartimentodelTesoro)의금융및민영화국(DirezioneFinanzeePrivatizzazioni)

에서처리한다.정부는공기업의전체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에만공기업의경영과정에

직접적으로간섭할수있다.그렇지않은경우에는정부의개입이각공기업의내부 규정에

따라서 제한된다.

예산안에는 32개 공기업 중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 간주되는 4개의 공기업만 포함되며,

이들 공기업은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국가예산법을 준수해야 한다.공기업의 예산안

포함기준은공기업의가격결정방침과시장지향에따라결정된다.재화와서비스의생산목

표가영리추구가아니고,판매수익이생산비의50%이상을차지하지않는공기업이예산안

에포함된다.따라서예산안에포함되어있는4개의공기업은경제재정부의요청에따라유

일하게시장표준이하의가격을책정한다.이4개공기업은독립적으로자체연간예산안을

편성하지만주무부처를통하여정부의지원을받는다.이4개공기업의회사명과주된기능

은 아래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공기업은정부에서재원을지원받지않으므로시장에서의재화와서비스판매수입

으로재원을조달해야한다.공기업이공공기관에재화나서비스를판매할경우에는공공기

관이 시장가격에 따라 대금을 지불한다.공기업의 수익에 관해서는 정부 역시 일반 주주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는다.공기업 이외에 지방정부인 코무네와 프로빈차가 지분을 소유

하는 지방공기업(societàpartecipatedaentilocali)도 재정범위에 포함된다.코무네와 프로

빈차정부는교통,폐기물처리,급수등과같은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기업을설립하

거나회사의지분을구입할권한이있다.이탈리아감사원(CortedeiConti)의2010년보고서

에따르면약6,000개의지방정부단위가소유하거나통제하는지방공기업은5,800개이상으

로 나타난다.14)

이러한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지방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가

예산안에는 명시되지 않는다.

14)CortedeiConti(201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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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명
예산안 상

정의
활동

ANASS.p.a.(Associazione

NazionaleAutonomadelle

StradeStatali)

국도관리 자치체

경제 서비스

제공기관

국도와 고속도로 건설·관리

담당

ItaliaLavoroS.p.a.

이탈리아 노동

경제 서비스

제공기관

노동정책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

특히 저개발지역에서

취업을 진흥

ARCUSS.p.a.(Societàperlo

sviluppodell'arte,dellacultura

edellospettacolo)

예술,오락,문화진흥기관

사회복지,

문화,오락

서비스

제공기관

문회 및 장식·공연 예술

분야에서 활동 조직·지원

연주회,공연,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적인

프로젝트를 조직

CONIServiziS.p.a.

국가올림픽위원회 서비스 기관

사회복지,

문화,오락

서비스

제공기관

국가올림픽위원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국가스포츠연맹 지원

국가훈련센터,국가체육센터

및 국가스포츠의학 연구원

운영

<표 11>국가 예산안에 포함되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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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 추이

이탈리아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세 가지 경제지표는 다른 EU국가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낸다.이탈리아의 GDP대비 정부 지출과 세입은 EU국가 평균값과 다소 유사하지만

GDP대비 재정적자,총채무와 지급이자는 평균값보다 지나치게 높다.이러한 재정 상태의

원인을이해하기위해본절에서는지난50년동안의이탈리아재정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특히 OECD국가 중에 두 번째로 큰 이탈리아의 총채무가 어떻게 몇 해

동안 쌓여 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본절에서는각재정주체의수입과지출,적자,채무의GDP비중을중심으로살펴볼것이

며,해당 자료는 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이탈리아 중앙은행과

유럽통계청(Eurostat)의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였다.이탈리아의 회계연도는유럽연합의통

계규정에따라1월에서12월까지이고모든통계는유럽연합규정과마스트리히트조약의조

건에 따른다.

가.공공부문 재정 추이

1970년에서1990년까지공공부문지출의 GDP비중추이는인구성장,경제성장,공공부문

의개선된생산성과같은구조적인원인과이념갈등,사회분쟁등과같은정치적인원인으

로 역사상 최대 증가를 기록하였다.공공부문 총지출은 1960년 GDP의 29%에서 1990년에

53.5%로 증가했으나 같은 시기에 조세부담(fiscalpressure)은 14%p증가에 그쳤다.재정적

자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30년간 GDP의 약 1%에서 11%까지 상승하였고,국가부채도

1960년 GDP의 36.9%에서 1990년 95.2%까지 급등하였다15).

아래<표12>는1964년이후공공부문지출에영향을미쳤던주요한역사적사건을정리

한것이다.특히1973년지방정부제도의도입이주목할만한사건으로이로인해예산과정이

15)Cerniglia(200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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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요 사건 재정상의 결과

1964～65 양로연금제도 도입
총지출이 30.4%에서 32.9%까지

증가됨

1968
보건 의료 제도(Sistema

SanitarioNazionale)도입

사회보장 급여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함

1973
레죠네 정부 및 지방정부제도

설립·도입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지출이 인상됨

1975

욤 키푸르(Yom Kippur)

석유위기 및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정부가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적자 지출에 의지함
1970～79 하이퍼인플레이션

1970～79

심각한 사회분쟁 및 반복적인

테러리즘 행위 (Yearsofthe

Lead)

1981 중앙은행이 재무부에서 분리됨

재정적자가 감소하는 대신

증가함.국가 재정 상태가

악화됨.

1980대 중반 고금리
가계저축 (familysavings)

국가 부채를 지원함

1980대 후반 노령화 사회의 문제 악화 사회복지·보장 지출이 인상됨

<표 12>재정 추이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1960～1990)

더욱복잡해지고정부의재정지출이크게증가하였다.또한국민경제성장의결과로발생한

1968년 국가의료제도 도입과 의무교육 과정 연장도 각각 사회복지지출과 교육지출을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하였다.

이렇듯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건들이 있었지만OECD국가 중에서 이탈리아의 GDP

대비세입비중이비교적높은것을감안할때,1991년까지매년정부지출이세입을초과한

것은공공재정의부실경영과과도한정부지출이그원인이라고할수있다.특히1960년대

말부터1970년대 말까지반복적인사회분쟁과테러리즘행위로 인하여 이탈리아 경제가대

단히 불안정했기 때문에,이탈리아 정부는 확대재정정책과 적자지출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따라서국가부채가축적되기시작했고기록적인두자리숫자의인플레이션이발생했다.또

한1992년에는전국적인사법수사를통해정부의부패,위법활동,공공재정낭비와관리부

실이 1980년대 공공지출의 꾸준한 증가 이유로 밝혀지기도 했다.



- 30 -

연도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총

지출

이자

제외

지출

경상

수입

자본

수입

총

수입

경상

수지

자본

수지

기초

재정

수지

재정

수지

1980 36.9 4.5 41.4 36.9 34.2 0.2 34.4 -2.7 -4.2 -2.5 -7.0

1981 40.3 5.0 45.3 40.2 34.1 0.3 34.4 -6.2 -4.6 -5.8 -10.9

1982 42.3 5.0 47.3 40.7 36.5 0.8 37.3 -5.8 -4.2 -3.4 -10.0

1983 44.7 4.8 49.5 41.7 38.2 1.2 39.4 -6.5 -3.6 -2.3 -10.1

1984 44.8 4.8 49.6 41.2 37.6 0.5 38.1 -7.2 -4.3 -3.1 -11.5

1985 45.1 5.1 50.3 41.8 37.6 0.3 37.9 -7.5 -4.8 -4.0 -12.4

1986 45.5 5.3 50.8 42.0 38.6 0.3 38.9 -7.0 -5.0 -3.2 -12.0

1987 44.8 5.3 50.1 42.2 38.4 0.2 38.6 -6.4 -5.1 -3.6 -11.5

1988 45.5 5.3 50.8 42.5 39.5 0.3 39.7 -6.0 -5.0 -2.8 -11.0

1989 46.8 5.1 51.9 42.8 40.2 0.3 40.5 -6.7 -4.8 -2.3 -11.4

1990 48.0 5.3 53.3 43.2 41.6 0.2 41.8 -6.4 -5.1 -1.4 -11.4

1991 49.6 4.8 54.3 43.0 42.6 0.3 43.0 -7.0 -4.4 0.0 -11.4

1992 51.2 4.4 55.6 43.4 43.1 2.1 45.2 -8.1 -2.3 1.8 -10.4

1993 52.5 4.1 56.6 44.0 45.7 0.9 46.6 -6.8 -3.3 2.6 -10.0

1994 50.2 3.6 53.8 42.4 44.3 0.4 44.7 -5.9 -3.2 2.3 -9.1

1995 48.3 4.5 52.7 41.2 44.5 0.8 45.3 -3.8 -3.7 4.2 -7.4

1996 48.9 3.7 52.6 41.1 45.2 0.4 45.7 -3.7 -3.3 4.6 -7.0

1997 47.0 3.4 50.3 41.1 46.7 1.0 47.7 -0.2 -2.4 6.6 -2.7

1998 45.2 3.8 49.0 41.1 45.5 0.7 46.2 0.3 -3.1 5.1 -2.8

1999 44.2 3.9 48.1 41.5 45.9 0.5 46.4 1.7 -3.4 4.9 -1.7

2000 43.6 2.6 46.2 39.9 44.9 0.4 45.4 1.3 -2.2 5.5 -0.8

2001 43.9 4.2 48.1 41.8 44.8 0.3 45.0 0.8 -3.9 3.2 -3.1

2002 43.8 3.6 47.4 41.9 44.1 0.4 44.5 0.3 -3.2 2.7 -2.9

<표 13>공공부문의 지출,수입,재정수지(1980～2009)

(단위: GDP 대비 %)

아래<표13>을살펴보면1980년부터2009년까지공공부문지출의구성요소를자세히확

인할수 있다.공공부문총지출은꾸준히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총지출의GDP비중은

1980년41.1%에서1993년56.6%까지상승하였다.재정조정을위해정부는1989년부터증세

하기시작하였다.그러나1992년에두가지주요사건으로이탈리아의재정상태는일대전

기(轉機)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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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총

지출

이자

제외

지출

경상

수입

자본

수입

총

수입

경상

수지

자본

수지

기초

재정

수지

재정

수지

2003 44.2 4.3 48.6 43.4 43.4 1.7 45.1 -0.8 -2.7 1.6 -3.5

2004 44.0 4.0 48.0 43.3 43.6 0.9 44.5 -0.4 -3.1 1.2 -3.5

2005 44.4 4.1 48.5 43.9 43.8 0.4 44.2 -0.6 -3.7 0.3 -4.3

2006 44.2 5.0 49.2 44.6 45.6 0.3 45.8 1.4 -4.7 1.3 -3.3

2007 44.3 4.0 48.4 43.4 46.6 0.3 46.9 2.3 -3.8 3.5 -1.5

2008 45.7 3.7 49.4 44.2 46.5 0.2 46.7 0.8 -3.5 2.5 -2.7

2009 48.2 4.3 52.5 47.8 46.2 1.1 47.2 -2.0 -3.3 -0.6 -5.3

주:이자를 제외한 지출은 Eurostat정의에 따름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표 13>의 계속

첫째,1944년부터 정부를 이끌어 온 기독민주당(DemocraziaCristiana)과 모든 주요 정당

이 부패혐의로 해산되었다.둘째,2월 7일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어 유럽연합회원국

들을대상으로공용화폐를도입하고,유럽통화동맹(EMU)의세번째단계에진입하기위한

새로운심사조건이시행되었다.마스트리히트조약의요건에따라GDP대비재정적자비중

의최대수준은3%이며GDP대비부채비중의최대한도는60%로규정되었다.따라서이탈

리아에서는 정치인이 아닌 경제학자,정치학자 등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임시정부

(technicalgovernment)가경제위기를회복하고마스트리히트의요건을충족시키기위해지

출을 대폭 줄이고 증세할 수밖에 없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공공지출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나타냈지만,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침체로인한정부의경기부양책으로지출이다시증가하였다.1992년위기이후에는경

상지출이 계속 세입보다도 적었으나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아래 <표 14>에서는 1970년부터 20년간 국가채무 이자지급액의 GDP비중이 1.6%에서

9.7%까지상당히크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또한이자지급액과함께사회보장급여

지출도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사회보장급여는처음에는사회,경제적국가발전에따라서

인상되었으나,나중에는대부분의유럽국가가역사적으로복지국가를지향한다는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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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GDP 대비 %)

회계

연도

고용자

소득

중간

소비

사회

보장

급여

생산

보조금

지급

이자

총

경상지출
총투자

자본

지출
총지출

1970 9.8 3.7 12 1.6 1.6 32.3 3 4.3 33.7

1971 10.9 4.2 12.7 1.7 1.9 32.3 2.9 3.7 36

1972 11.3 4.3 13.5 1.7 2.1 33.8 3 3.8 37.6

1973 10.9 4 13.2 1.5 2.3 32.8 2.7 3.4 36.2

1974 10.3 3.9 12.8 1.5 2.8 32.1 2.9 3.8 35.9

1975 10.4 4.1 14.5 2.8 3.5 36.4 3.3 4.8 41.2

1976 10 3.7 14.4 2.5 4 35.7 3.2 4.3 39.9

1977 10.3 3.8 13.9 2.7 4.3 35.8 3 4.3 40.1

1978 10.6 3.9 14.8 2.8 5.1 38.1 2.8 4.2 42.3

1979 10.8 4 14.1 2.8 5 37.4 2.8 4.1 41.5

1980 11 3.9 14.1 2.9 5.3 37.9 3.2 4.3 42.2

1981 12.1 4.1 15.7 2.9 6.2 41.5 3.7 4.8 46.3

1982 12 4.36 16.3 3.1 7.1 43.3 3.7 5.1 48.4

1983 12 4.5 17.3 2.9 7.5 45 3.7 5.1 50

1984 11.9 4.6 16.7 3.1 8 45.1 3.6 5 50.1

1985 11.8 4.9 17.2 2.8 8 45.5 3.7 5.9 51.4

1986 11.7 4.8 17.2 3.1 8.5 46.1 3.5 5.1 51.2

1987 11.9 4.9 17.3 2.7 7.9 45.7 3.5 5 50.7

1988 12.1 5 17.4 2.4 8.1 46 3.4 4.9 50.9

1989 12 4.9 17.6 2.5 9 47.2 3.5 4.9 52

1990 12.6 4.9 18 2.2 9.7 48.3 3.5 5.2 53.5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표 14>경제기능별 정부 총지출(1970～1990)

이유로 계속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 3]은 공공부문의 지출,수입과 재정적자 추이를 보여준다.상기한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부터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였다가 1997년에 지출과 수입의 간격이 좁혀져

연간 재정적자가 감소하였고,같은해에 이탈리아는 유럽통화동맹(EMU)에 진입할수 있었

다.1985년부터1997년까지는총지출이국내총생산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데,국민경

제에 비해 공공부문이 굉장히 비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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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공공부문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1980～2009)

                                                                        (단위: GDP 대비 %)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OECD국가중에두번째로큰규모의이탈리아총채무추이가아래[그림4]에나타나있

다.1990년대 초부터 정부는 국가재정조정계획에 따라 공공부채의 규모를 성공적으로 축소

해왔다.그러나2007년부터세계적인경제위기의영향으로총채무는다시증가하는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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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이탈리아 총채무 규모(1980～2009)

                                                                (단위: GDP 대비 %)

출처:재정수지 -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채무 -EU통계청(Eurostat)

나.EU와 비교한 재정 추이

이하에서는 이탈리아 재정 상태를 EU의 고소득 국가와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아래

[그림5]에서는이탈리아정부가지난3년간비교적낮은재정적자규모를유지할수있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요건에 따라 2007년과 2008년에 재정적자는

각각1.5%와2.7%이었다.2009년에금융위기를회복하기위한경기부양정책때문에대부분

의 유럽국가와 같이 이탈리아의 재정적자도 GDP대비 5.3%로증가하였지만,2009년기준

으로 EU16개국과 EU27개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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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EU주요 국가의 재정수지(2007～2009)

                                                         (단위: GDP 대비 %)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공 부채를 줄이는 것이다.

[그림 6]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탈리아 총채무의 GDP비중은 2009년에 115.8%이며,역사

적으로도큰규모의국가채무가발생했던그리스와벨기에보다도높아EU국가중에첫번

째를차지하고있다.이탈리아의거대한부채와대규모이자지급액은국가경제성장에중대

한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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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EU주요 국가의 총채무 규모

(단위:GDP대비 %)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2010년 5월 업데이트

다음 [그림 7],[그림 8]을 살펴보면 총채무와 이자지급이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있다.[그림7]은이자지급을제외한 EU국가의공공부문지출의GDP비중을 보여주며,

[그림8]에서는이자지급이포함된총지출의GDP비중을확인할수 있다.이자지급을제외

하면이탈리아공공지출규모는EU16개국과EU27개국평균치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지

만,이자지급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EU국가보다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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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EU주요 국가의 이자지급 제외 지출

(단위:GDP대비 %)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그림 8]EU주요 국가의 총지출

(단위:GDP대비 %)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공공부문 총지출(이자 지급 제외)

공공부문 총지출(이자 지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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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출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이하에서는 세입의 측면도 살펴보고자 한

다.아래[그림9]에서는EU주요국가의조세부담률을비교한것이다.조세부담률은직접세,

간접세,사회보장세 및 연금기여금(socialcontributions)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큰규모의국가부채를시급히 축소해야 할필요성때문에 이탈리아의조세부담률은GDP

대비43.2%로다른EU국가에비해높은편이다.아래[그림10]에서보여주는것처럼지난

30년간이탈리아세입은빠른속도로꾸준히증가하였다.특히1990년대초에열악한국가재

정상황을회복하기위해조세가인상되었고,2006～2007년에도경제침체로인해정부가대

폭 증세하였다.

시가표준으로세수는1980년69,938백만유로(약106,351억원)에서2008년 732,061백만유로

(약 1,113,494억원)로 30년간 열 배 이상 상승하였다.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 후 개인 소비

지출을 자극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서 30년만에 처음으로총세입 규모가감소 경

향을 나타냈다.1980년부터 1997년까지 직접세가 간접세를 초과했으나 그 이후에 간접세가

급증하면서 2006년까지 직접세의 규모를 넘어섰다.그리고 2006년에 추세가 다시 전환되었

는데,같은 기간 동안 사회보장세가 계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자본세는 1992년,

2003년,2009년을 제외하면 언제나 GDP의 1%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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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EU주요 국가의 조세부담(FiscalPressure)

(단위:GDP대비 %)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그림 10]총세입 대비 조세 비중 추이(1980～2009)

주:세입 추이 데이터는 시가표준으로 보고됨.

출처:이탈리아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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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백만유로)

연도 간접세 직접세

사회보장세

및

연금기여금

자본세 총세입
총세입

증감률

1980 16,729 18,899 27,960 474 69,938 -

1981 18,810 24,509 32,261 823 83,880 19.93%

1982 24,208 32,663 39,540 2,398 107,228 27.84%

1983 30,269 39,679 47,804 4,026 131,866 22.98%

1984 34,827 46,008 51,521 1,913 145,753 10.53%

1985 37,831 52,251 58,081 1,224 162,786 11.69%

1986 42,181 58,629 64,933 1,408 184,598 13.40%

1987 48,012 64,844 70,618 1,216 200,653 8.70%

1988 57,245 74,341 78,860 1,527 229,407 14.33%

1989 63,440 85,744 85,814 2,184 256,842 11.96%

1990 72,795 97,063 98,475 1,596 293,255 14.18%

1991 82,808 106,953 110,271 2,598 329,041 12.20%

1992 88,465 115,167 118,168 17,047 364,534 10.79%

1993 97,029 130,037 123,329 7,220 386,612 6.06%

1994 100,859 128,026 128,010 3,502 392,373 1.49%

1995 111,630 137,031 136,123 7,922 429,479 9.46%

1996 116,240 151,319 147,621 4,283 458,361 6.72%

1997 127,837 165,766 157,203 10,105 499,920 9.07%

1998 164,537 155,746 137,551 7,497 504,326 0.88%

1999 167,413 168,067 141,034 5,622 522,956 3.69%

2000 175,037 171,833 147,985 5,044 540,421 3.34%

2001 176,952 183,998 153,823 3,469 562,341 4.06%

2002 185,174 179,554 161,275 5,667 576,898 2.59%

2003 186,770 178,745 168,776 22,290 601,859 4.33%

2004 195,455 185,378 175,968 12,180 619,227 2.89%

2005 202,736 189,815 183,445 6,285 631,967 2.06%

2006 220,313 213,867 189,691 4,383 680,997 7.76%

2007 227,103 233,170 205,259 4,534 724,416 6.38%

2008 216,009 239,740 215,911 3,706 732,061 1.06%

2009 206,956 222,655 215,003 16,099 718,054 -1.91%

<표 15>조세 종류별 세입 규모(1980～2009)

주:데이터는 시가표준으로 보고됨.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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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앙정부,지방정부,국가사회복지기관 재정 추이

아래 [그림 11]은 공공부문 지출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복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을 나타낸 것이다.2009년에 공공부문 총지출에서 각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

45.8%,지방정부 25%,사회복지기관 29.2%로,1990년과 비교하면 중앙정부의 비중은 거의

11%p하락하였으며 지방정부와 사회복지기관의 비중은 다소 증가하였다.중앙정부 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더 크긴 하지만 1990년대 말 재정 연방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된

후부터는 중앙정부의 규모가 축소되어 왔다.

지출뿐만 아니라 총세입 대비 비중도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아래 [그림 12]에서

보여주는바와같이,총세입에서는2009년에중앙정부41.9%,지방정부26.6%,사회복지기관

31.5%로중앙정부가차지하고있는비중은줄어들고,지방정부와사회복지기관의비중은계

속 확장되고 있다.

[그림 11]공공부문 총지출 대비 비중

출처:EU통계청(Euro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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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공공부문 총세입 대비 비중

출처:EU통계청(Eurostat)

이어서 유형별로 지출을 분석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복지기관의 사이에 어떤 차

이가있는지알아보고,본절의마지막부분에서는정부부문별국가수입과재정차입에대

해서도서술할것이다.현재이탈리아의유형별공공지출및수입추이는아래<표16>에서

확인할수 있다.경상지출과 총지출은 거의동일한 경향을나타내며,순지출의 변동은유사

하지만 비교적 더 안정적이다.1993년 이탈리아의 재정조정계획이 시행된 후부터 총지출은

200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그리고 2000년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규모가 서서히 상

승했으나,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로 인해 모든 유형별 지출이 급증하였다.2009회계연도

기준으로공공부문의총지출은GDP의52.5%이지만,이탈리아가금융위기를극복한다면정

부지출도 위기 전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출과마찬가지로총세입도유사한추세로변동해왔다.1993년까지경제회복계획을반

영하여 세입이 증가하였으며,1997년에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 2005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

인 경향이계속 이어졌다.2007년부터 다시증가한 GDP대비 세입 비중은 2009년에 47.2%

를 기록하였다.



- 43 -

(단위: GDP 대비 %)

연도
경상

지출

자본

지출

총

지출

이자

제외

지출

경상

수입

자본

수입

총

수입

경상

수지

자본

수지

기초

재정

수지

재정

수지

1990 48.0 5.3 53.3 43.2 41.6 0.2 41.8 -6.4 -5.1 -1.4 -11.4

1991 49.6 4.8 54.3 43.0 42.6 0.3 43.0 -7.0 -4.4 0.0 -11.4

1992 51.2 4.4 55.6 43.4 43.1 2.1 45.2 -8.1 -2.3 1.8 -10.4

1993 52.5 4.1 56.6 44.0 45.7 0.9 46.6 -6.8 -3.3 2.6 -10.0

1994 50.2 3.6 53.8 42.4 44.3 0.4 44.7 -5.9 -3.2 2.3 -9.1

1995 48.3 4.5 52.7 41.2 44.5 0.8 45.3 -3.8 -3.7 4.2 -7.4

1996 48.9 3.7 52.6 41.1 45.2 0.4 45.7 -3.7 -3.3 4.6 -7.0

1997 47.0 3.4 50.3 41.1 46.7 1.0 47.7 -0.2 -2.4 6.16 -2.7

1998 45.2 3.8 49.0 41.1 45.5 0.7 46.2 0.3 -3.1 5.1 -2.8

1999 44.2 3.9 48.1 41.5 45.9 0.5 46.4 1.7 -3.4 4.9 -1.7

2000 43.6 2.6 46.2 39.9 44.9 0.4 45.4 1.3 -2.2 5.5 -0.8

2001 43.9 4.2 48.1 41.8 44.8 0.3 45.0 0.8 -3.9 3.2 -3.1

2002 43.8 3.6 47.4 41.9 44.1 0.4 44.5 0.3 -3.2 2.7 -2.9

2003 44.2 4.3 48.6 43.4 43.4 1.7 45.1 -0.8 -2.7 1.6 -3.5

2004 44.0 4.0 48.0 43.3 43.6 0.9 44.5 -0.4 -3.1 1.2 -3.5

2005 44.4 4.1 48.5 43.9 43.8 0.4 44.2 -0.6 -3.7 0.3 -4.3

2006 44.2 5.0 49.2 44.6 45.6 0.3 45.8 1.4 -4.7 1.3 -3.3

2007 44.3 4.0 48.4 43.4 46.6 0.3 46.9 2.3 -3.8 3.5 -1.5

2008 45.7 3.7 49.4 44.2 46.5 0.2 46.7 0.8 -3.5 2.5 -2.7

2009 48.2 4.3 52.5 47.8 46.2 1.1 47.2 -2.0 -3.3 -0.6 -5.3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

<표 16>주요 재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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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복지기관의 지출,수입 비중(2009)

(단위: 백만유로)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2010년 12월

위 [그림 13]에서는 각 공공부문이 총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알 수 있다.중앙정

부가소비지출,경상지출과자본지출에서40%이상의비중을차지하여상대적으로가장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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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임을알수있다.지방정부는소비지출과자본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크지만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비중은 22%로 가장 작다.지방정부의 소비지출과 자본지출

이 높은 것은 국민의 기본적 필요를 직접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기때문이다.예를들어 공공병원,학교,도서관,공원,체육관등은거의전부가지방정부

에의해운영되고있다.또한지방정부는해당지역에서기반시설을건설․확대하는것에대

해국가예산안의한도내에서완전한자율성을가지고있다.사회복지기관은연금,수당,생

활보조금을지급하는역할만수행하기때문에소비지출과자본지출의수준이굉장히낮고,

총지출에서 나타나는 비중은 대부분 경상지출에 기인한 것이다.

각정부부문이총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을분석하면상황은더욱간단하게나타난다.자

본수입에서는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이고 사회복지기관은 자본수입이 없으므로

나머지42%가지방정부의수입이다.또한경상수입과총수입사이에큰차이가없으며중앙

정부 41%,지방정부 28%,사회복지기관이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복지기관이 주로 경비를 지출하는 분야는 아래 <표 17>과 [그

림14],[그림15],[그림16]에서확인할수있다.<표17>을보면1992년의정치경제적인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지출을 대폭 절감해 왔다는 것이 나타난다.

국방,환경보호와주거 및사회환경개선 지출을 제외하고 다른 기능과 관련된지출은모

두감소한추세를보여주었으며,특히일반공공서비스지출과경제지출이가장급격한감소

를 기록하였다.1992년에 GDP의21.1%로기록적으로높았던 일반 공공서비스지출이 2008

년까지 56.9% 급감하여 GDP대비 9.1%를 차지하고 있다.경제지출도 1990년에 GDP의

5.7%로 교육지출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에 1.7%,2009년 2.3%까지 하락

하였다.2009회계연도 기준으로 중앙정부 지출 중 일반 공공서비스 분야의 지출이 가장 컸

고,그다음은사회적 보호 6.0%,의료지출4.6%,교육지출3.7%로이 세 경제 분야에서 주

목할만한비용이지출되었다.국방지출은1990년대초부터감소경향을나타냈지만2001년

에 9․11테러의 결과로 다시 증가하여2009년에GDP대비1.6%비중을 차지하였다.지방

정부와사회복지기관은국방과관련한지출을하지않으므로중앙정부에서만국방지출을부

담한다.마지막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지출은 1990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져 2009

년에 GDP의 1.8%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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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GDP 대비 %)

일반

공공

서비스
16)

국방

공공

질서

및

안전

경제17)
환경

보호

주거 및

사회

환경

개선

의료

여가,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적

보호

1990 18.6 1.9 2.3 5.7 0.1 0.6 6.4 0.4 5.6 9.9

1991 20.3 1.9 2.2 4.8 0.1 0.5 7.7 0.4 5.4 9.2

1992 21.1 1.8 2.1 4.3 0.0 0.4 6.7 0.4 5.2 9.6

1993 17.7 1.5 2.0 3.7 0.0 0.3 6.0 0.4 4.5 7.7

1994 14.8 1.4 1.9 2.9 0.0 0.2 6.0 0.4 3.8 8.1

1995 13.6 1.1 1.7 2.6 0.0 0.2 4.6 0.4 3.2 7.5

1996 14.2 1.1 1.9 2.9 0.0 0.3 5.2 0.4 3.6 5.5

1997 13.1 1.0 1.9 1.9 0.0 0.2 5.4 0.5 3.5 5.6

1998 11.6 1.0 1.9 2.2 0.0 0.2 3.3 0.4 3.6 5.1

1999 10.2 1.1 1.8 2.2 0.2 0.1 3.4 0.5 3.5 5.2

2000 9.3 1.1 1.8 0.9 0.2 0.1 3.7 0.5 3.6 5.2

2001 9.2 1.1 1.7 2.3 0.2 0.1 4.4 0.4 3.7 5.0

2002 8.7 1.2 1.7 2.0 0.1 0.4 3.8 0.4 3.7 5.1

2003 9.0 1.4 1.7 1.9 0.1 0.2 3.4 0.4 3.9 4.8

2004 8.4 1.4 1.7 1.7 0.1 0.3 3.4 0.4 3.6 5.3

2005 9.0 1.4 1.7 1.6 0.2 0.2 3.3 0.4 3.7 5.2

2006 8.8 1.3 1.7 2.7 0.2 0.2 3.1 0.4 3.7 5.4

2007 8.6 1.3 1.6 2.0 0.2 0.3 3.3 0.4 3.6 5.4

2008 9.0 1.4 1.6 1.8 0.2 0.3 3.6 0.4 3.5 5.1

2009 9.1 1.6 1.8 2.3 0.2 0.4 4.6 0.4 3.7 6.0

<표 17>기능별 중앙정부 지출 비중 추이(1990～2008)

출처:EurostatGFSdatabase.2011.10.21update

다음 [그림14]～[그림16]에서는공공부문각정부의경제기능별지출을확인할수있다.

상술한바와같이중앙정부지출에서일반공공서비스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지

방정부의경우에는의료지출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이탈리아에서는보건의료제도가3

년 단위의 국가의료계획(PianoSanitarioNazionale)에 따라 주요 중앙의료기관인 국민건강

위원회(ConsiglioSuperiorediSanità)및국민건강연구원(IstitutoSuperiorediSanità)등과

16)일반 공공서비스는 유럽통계청 정의를 기준으로 집행 및 의결 기관,재무 및 재정,외사,대외 원조,

국가 총무,기본적인 연구 활동,연구 개발 일반 공공서비스,채무이자 지급,정부간 이전(transfers

ofageneralcharacterbetweendifferentlevelsofgovernment)과 관련된 모든 지출을 의미한다.

17)경제 서비스 지출은 유럽통계청 정의를 기준으로 일반 경제,산업,노동 사정,농업,삼림,어업과

사냥,연료와 에너지,광업,제조업과 건설,수송과 통신,연구 개발 경제와 관련된 모든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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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에 보건부에 의해 관리되지만,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관련 징세는 지방의료기관에

서 실행한다.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의료지출이 더 많다.

다른주목할만한것은지방정부지출중에서경제,환경보호,주거및사회환경개선,여

가·문화및종교지출의GDP대비비중이모두중앙정부보다더높다는것이다.이런분야

에서도계획과정과구조적인관리는중앙정부가하고있으나시민에게직접적으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지적으로 지방기관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림 14]중앙정부의 경제기능별 지출(2007～2009)

(단위: GDP 대비 %)

출처:EurostatGFSdatabase.2011.10.21update

[그림 15]지방정부의 경제기능별 지출(2007～2009)

(단위: GDP 대비 %)

출처:EurostatGFSdatabase.2011.10.21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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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의지출은사회적보호분야에만집중되어,2009년사회적보호지출의GDP

대비비율이19.5%에이른다.주거와의료분야지출의경우1990년대부터꾸준히감소하여

2000년대중반에는다른지출분야와마찬가지로GDP의0%에가까웠으나2009년에미약하

게 증가하여 GDP의 약 0.1%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6]사회복지기관의 경제기능별 지출(2007～2009)

(단위: % GDP 대비)

출처:EurostatGFSdatabase.2011.10.21update

위[그림14]～[그림16]에서보여주는것과같이의료보건서비스,교육,환경보호등과같

은기본적인기능이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기관으로이양되었다.또한2001년의헌법개정

과2009년에연방주의재정법(n.42/2009)이도입되어지방정부는과세·징세에대해서도보다

광범위한자치권을부여받았다.아래 [그림 17]에서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는 세입에서 직

접세,간접세,사회보장세가각각차지하는비중과정부총세입에서지방정부세수가차지하

는 비율(과세자주권비중)을확인할수 있다.1991년까지지방정부의 세입은계속총세입의

15%미만이었으며,1992년부터 지방세입이 인상되어1997년에총세입대비27%비율을차

지하였다.그리고 1997년 당시의 재정개혁에 따라서 생산방면의 활동에 대한 지방세

(ImpostaRegionalesulleAttivitàProduttive:IRAP)와 지방부가소득세(Impostasul

RedditodellePersoneFisiche:AddizionaleIRPEF)의 도입으로 지방정부 총세수가 급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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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1998년에는 총세입의거의 45%를차지하였다.또한당시 국민건강제도관련세금,법인

순자본세등과같은수많은간접세가생산분야의활동에대한지방세금으로치환되어지방

간접세의 비율이 폭락했고,직접세와 사회보장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1998년부

터 지방정부가 보다 넓은 과세·징세 자주권을 요구해 왔지만 2008년까지 상황은 크게 변하

지않았다.그리고2009년에는지방정부에보다광범위한재정자주권을이양할연방주의재

정법(n.42/2009)이 도입되었으나,세계적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특히 지방세를

감면했기 때문에 지방세입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에서 37%로 큰 폭으로 하락

하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불경기에대처하면서2011년부터재정연방주의가완전히시행되

면 지방세입 비율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8).

[그림 17]지방정부의 세제 수입 및 과세 자주권 비중 추이(1980～2009)

주:과세 자주권 비중은 정부 총세입의 해당 항목에 대한 비중이다.

출처:국가통계청(IstitutoNazionalediStatistica:ISTAT).2011년 01월 업데이트

18)경제재정부(MEF),중기재정계획안 2011-2013(DecisionediFinanzaPubblicaperglianni2011-2013),20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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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예산·결산제도

2009년에 이탈리아 예산과정과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2009년 5월에는

연방주의재정법(n.42/2009)에서처음으로재정연방주의를도입함으로써예산편성과정에서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담당했던역할에큰변화가있었다.또한2009년12월31일에32년간

주요예산안법제였던1978년재정법(n.468)이폐지되고2009년재정법(n.196)으로대체되었

다.

본장에서는현재재정제도와예산안의새로운특징을개혁전재정제도와의비교를통해

폭넓게살펴보도록한다.예산의구조,예산의편성및심의과정을비롯하여예산관련법제

및규율,예산·결산과정에관여하는조직,예산·결산·감사과정의모든단계,관련문서까지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예산 현황 및 구조

이탈리아는 2009년부터 예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유럽사전예산점검

제도(EuropeanSemester)일정에 따라 재정법이개정되었다.예산제도 개혁은 현재지속적

으로추진중이며,새개혁으로도입된일부재정원칙은아직까지전적으로실행되지않고있

다.따라서 본 절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률에 따라 규정된 원칙과 규율을 위주로 기술하면서,

이탈리아 재정제도의 최근 상황과 동향을 보충적으로 약술할 것이다.

가.예산 개괄

현재의피에몬테 주(州)와사르데냐주(州)에해당하는영토를다스렸던 사르데냐왕국이

이탈리아를통일했던1861년에처음으로국가예산안이편성되었다.그당시합병된일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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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가의예산은피에몬테주의예산에포함된반면,일부도시국가는따로 자체예산을편

성하였다.그 다음 해부터 이탈리아의 모든지역이 같은 예산에 포함되었고,1875년에는 통

일된이후처음으로공공재정을안정화하여적자를면할수있었다.1861년통일이후에이

탈리아정부는사르데냐왕국의스타투도알베르티노(StatutoAlbertino)라는헌법을채택하

였다.1848년에사르데냐왕국의찰스알베르트(CharlesAlbert)왕에의해승인된스타투도

알베르티노는 의회에 폭넓은 재정권한을 부여하여,의회가 예산편성을 담당하였다.처음몇

년동안의회는비밀리에국가예산을편성하였으며,이예산은외부의간섭과관계없이독

립적으로 의회 안에서만 편성되는 것으로 라틴어로 ‘InternaCorporis’라고 불렸다.

1946년에이탈리아왕국에서공화국이되고,1948년에새로운헌법이도입됨으로써현대

이탈리아 재정제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1978년 재정법(n.468)은 예산안과 관련된 새로운

법제 및 규율을 규정하였으며,이후 30년간 이탈리아 재정제도의 기초를 구성하였다.다음

절(재정법제 및 재정 규율)에서 자세히 다룰 1978년 재정법(n.468)은 회계연도의 개념을 규

정하며다년도예산안,수입및지출의유형분류법,예산과정의주요문서등에대해처음으

로규정하였다.특히지난60년동안가장많이변화한것은예산의지방분권정도(degreeof

decentralization)이다.1950～1960년대에는모든세입과국가지출이중앙정부에의해결정·

관리되었으나1978년이후레죠네정부에어느정도의지출관련재정자치권이부여되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재정개혁을 통하여 완전한 재정연방주의가 확립될 수있도록 중앙정부

는이탈리아지방정부인레죠네,프로빈차와코무네에대부분수입과지출에대한자치권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재정개혁은 재정과 국가예산에 대한 유럽연합의 요건을 충족하고,복잡한 예산과

정을개선하기위해서단행되었다.개혁이전이탈리아의예산과정은극도로복잡하고길었

을뿐만아니라로비단체들사이의분쟁이예산과정에큰영향을미쳤고,국가부채역시감

소되지않아개선이필요하였다.개혁전에는매년예산안이의회에제출된후정당과영향

력이있는집단,다양한원외단체들이자신들에게이익이되는각예산안의조항을수정하기

위해의회위원들에게압력을가하며강력하게영향력을행사하는것이일반적이었다.그결

과예산안에는항상3,000～6,000개의수많은추가개정안이포함되어필연적으로초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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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 핵심이 왜곡되며 유난히 길고 복잡한 예산법이 만들어졌다19).또한 이러한 상황 때문

에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0년대부터 국가 부채가 10년간 GDP대비 66.4%에서

100.8%까지 증가하였다.따라서 기존의 불합리한 예산편성 관행을 종식시킴으로써 보다 간

단하고 효율적이며,투명성 있는 예산과정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2009년 재정법(n.196)을

제정하였다.

현재 이탈리아 예산과정의 일정,구조,관련 조직 등은 헌법 제81조와 제100조 및 2009년

재정법,2011년 재정법20)에 의해 규정된다.재정법에 의하면 국가 예산안은 정치적·법률적·

회계적인 문서이다.정부가 최소한 3년,최대한 5년간의 중기재정을 계획하고 있지만,연간

예산과 다년도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한다.연간 예산과 다년도 예산을 함께 편성한 것은

2008년부터 적용되었다.중기재정계획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으로만 편성되고,연간 예산 및

다년도예산은발생주의와현금주의회계원칙을병행하여편성되고있다.다만최근개혁방

향을고려하면서서히현금주의회계원칙만사용될것으로예상된다.연간및다년도예산안

이승인되면실질적인법률로효력이발생하는반면,중기재정계획은정부계획에따른정책

문서일 뿐이다.

2009년재정법(n.196)제1조에규정된예산범위는공공부문의범위와완벽하게일치한다.

공공부문은 제Ⅲ장에서 살펴본 것과같이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복지기관과일부의공기

업을 포함하고,모든 공공부문 기관이 포함된 종합 목록은 이탈리아통계청(ISTAT)이 매년

공개하고있다.예산안은관련재정법에따른보편적(universal)문서이기때문에모든공공

부문기관이징수할예산을포함한총수입과주어진권한에따라집행할총지출을포함한다.

이탈리아의예산은예산법(LeggediBilancio)과안정법(LeggediStabilità)21)의2가지법

률로구성되어있다.예산법은정부의예산안을법률적으로인가할뿐이며새로운조세나지

출예산을도입할수없다.안정법은모든수입과지출예산을기록하고,오직예산을집행하

기 위한 계량적(양적)법안만을 도입할 수 있다.국가예산 과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법에

19) 예를 들어 어떤 예산법의 조항 하나에 무려 1,400개 단락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20) 2011년 재정법(n.39/2011)은 유럽 사전예산점검제도(European Semester)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2009년 재정법을 개정한 법률이다. 동 법률은 2011년 4월에 의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21) 2009년의 재정개혁 이전에는 안정법(Legge di Stabilità)을 재정법(Legge Finanziaria)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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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예산안에포함할수없는다른법안은‘연계법안(provvedimenticollegati)’이라고하며

국회에서 별도로 심의·의결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 동안 예산편성 과정은 예산 서류 3개와 결산 서

류22)의작성및승인을통해진행된다.다음회계연도의재정계획준비는4월에의회에제

출되는 중기재정계획(DocumentodiEconomiaeFinanza:DEF)으로 시작한다.중기재정계

획에는EU에제출해야하는안정화프로그램과국가개혁프로그램이모두포함되어있다.또

한 상반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결산 문서인 종합결산보고서(RendicontoGeneraledello

Stato)와당해회계연도의추경예산인 예산조정법안(DisegnodiLeggediAssestamento)이

작성되어의회에제출된다.중기재정계획(DEF)은법률이아닌 문서(Documento)에 대해 승

인이 이루어지고,종합결산보고와 예산조정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한편 하반기에는 예산

문서인 중기재정계획(DEF)의 최종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정부

가 매년 안정법안과 예산법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이 모든 문서는 예산편성 일정에 따른 순서대로 경제재정부의 재정실(Dipartimentodelle

Finanze),재무실(DipartimentodelTesoro)과 국가종합회계실(RagioneriaGeneraledello

Stato)에 의해작성된 후에 의회의 승인과정을 통과해야 된다.정부는 재정실,재무실,종합

회계실과 예산편성 과정을 협의하고,공공재정조정위원회(ConferenzaPermanente

perilCoordinamentodellaFinanzaPubblica)와 부처간 경제계획위원회(Comitato

InterministerialeperlaProgrammazioneEconomica)를통해예산편성을지시한다.2009년

재정법(n.196)에 의해 설립된 공공재정조정위원회는 일부 중앙정부 부처 장관과 레죠네,프

로빈차,코무네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부처간 경제계획위원회는 총리,부처 장

관들과 자치지방정부위원회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23).

22) 2010년 이전에는 결산 문서인 국민경제현상종합보고서(Relazione Generale sulla Situazione 

Economica del Paese: RGE), 경제·재정결합보고서(Relazione Unificata sull'Economia e la 

Finanza: RUEF)가 종합결산보고서와 함께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2011년부터 경제·재정

결합보고서(RUEF)는 폐지되었고, 국민경제현상종합보고서(RGE)의 경우 2009년까지 발행되었다.

23)  제Ⅳ장 3절(관련 조직)에서 예산 관련 조직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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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예산 구조

1)수입 및 지출 구조

1964년까지는정부수입과지출이매년반복적인지아닌지에따라정기수입·지출과임시

수입·지출로분류하였고,1964년에제정된쿠르티(Curti)법률은경제․법률적인기준에따라

수입과지출을종합하고구분하였다.마지막으로1978년재정법(n.468)제6조에따라공공재

정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경제·법률적

기준이도입되었다.그리고1997년재정법(n.40)에서각공공부문기관의예산을국가예산에

통합시키는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 유럽연합회계제도(EuropeanSystemofAccount)를채

택하였다.

한편2009년재정법은수입과지출구조가보편성(universality),완전성(integrity),통일성

(unity)과 특수성(specialization)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보편성조건은 모든 국가 수입과지출이예산에포함되며예산외의공적자금이있

을수없음을의미한다.만약예산에포함되지않은공적자금이있는경우에는그공적자금

을관리․감사․규제하는특별한법률이있어야하고,예산에포함되는모든공적자금목록

이 경제재정부의 예산에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완전성 조건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할 때 수입과 지출,결제 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총수입과 총지출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어떤 수입 항목을 기록하면 그 수입과 관련된 모든 사정(assessment)비용과 징수

(collection)비용을 기록된 액수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통일성조건은수입과지출을따로2가지균일한그룹으로구분해야된다는것을말

한다.따라서어떤지출에직접해당하는수입은없으며,한가지지출을위해재원을마련하

는 특정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특수성조건은공공부문 기관의 자유재량권을제한하고 의회와 감사원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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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승인․감독 절차를 잘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수입과지출을 한 가지씩 구분하여 기재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수입·지출 항목은 이탈리아어로 ‘titolo’라고 하는 예산의 기본

단위로 구분되고 각 단위(titolo)의 목표에 따른 법적 표시 기준을 정의한다.

(1)수입 구조

예산에서 수입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이 주로 3가지가 사용된다.

a.수입의 근원에 따라 조세수입,세외수입,자산매각(alienationofproperty)수입,융자

회수(revenuesfromdebtcollection)수입,정부발행증권(issueofgovernmentsecurities)

수입을 포괄하여 분류하는 방법

b.회계연도마다발생하는것인지아니면수시로발생하는수입인지에따라정기적인수

입(spesericorrenti)과 임시적인 수입(spesenon-ricorrenti)으로 분류하는 방법

c.관련 조세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

수입 구조

항목 I:조세수입(Tributarie)

-소득세 및 자본세(Impostesulpatrimonioesulreddito)

-거래액세(Tasseeimpostesugliaffari)

-생산세,소비세 및 관세(impostesulllaproduzione,consumiedogane)

-담배세(TobaccoTaxRevenue-Monopoli)

-국가 운영 복권 및 로또 수입(Lotto,lotterieedaltreattivitàdigiuoco)

항목 II:세외수입

-특별 수입(Proventispeciali)

-소규모 공익사업 수익(Proventidiservizipubbliciminori)

-국가 자산 수입(ProventideibenidelloStato)

-공공기관 순수익 및 영업 이익(Proventinettidiaziendeautonomeeutilidi

gestione)

-재무실 대부자금 이자수입(InteressisuanticipazioniecreditivaridelTesoro)

<표 18>예산안 수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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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구조

-회수,변제,적립금(Recuperi,rimborsiecontributi)

항목 III:자산매각 및 융자회수 수입(Alienazioneedammortamentodei

benipatrimonialieriscossionedicrediti)

-자산 매각 및 특별 권리 불하(Venditadeibeniedaffrancazionedeicanoni)

-감가상각(Ammortamentodibenipatrimoniali)

-재무실 대부자금에서의 상환수입(Rimborsidianticipazioniecreditivaridel

Tesoro)

항목 IV:정부발행증권 수입(EmissionedititolidiStato)

<표 18>의 계속

경제적인 기준으로항목I과항목II는경상수입예산이며,항목 III은자본수입예산과관

련된다.항목 IV는 정부증권 발행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을 나타낸다.

[그림 18]이탈리아 예산안 2010:수입 예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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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출

지출은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구분된다.의무지출은예산편성시행정법에따라이미확

정된지출또는공공부문기관이이미사법책임을맡은것에따라초래되는지출이다.재량

지출은 업무상 또는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공부문 기관들이 맡고 있는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상지출이다.

국가지출은 또한 기능별로 미션(missioni),프로그램(programmi)과 챕터(capitoli)로 구분

된다.미션은국가지출의주요기능과전략적인목표에해당하는지출로하나이상의프로그

램을포함한다.프로그램은해당하는미션을구체적으로실행하기위해필요한지출을표시

하고,모든 프로그램은 COFOG(ClassificationoftheFunctionsofGovernment)유엔 국제

명명법을 따른다.2011년 기준으로 34개의 미션이 있으며,각 미션은 아래 표와 같다.

1
헌법 관련 기관(Organicostituzionali,arilevanzacostituzionaleePresidenzadel

Consigliodeiministri)

2
행정운영 및 영토에 관련한 국가 및 지방정부 대표 지원(Amministrazionegenerale

esupportoallarappresentanzageneralidiGovernoedelloStatosulterritorio)

3 자치권 지역과의 재정 관계(Relazionefinanziarieconleautonomieterritoriali)

4 유럽 및 세계 속의 이탈리아(L'ItaliainEuropaenelmondo)

5 국방 및 영토보호(Difesaesicurezzadelterritorio)

6 정의(Giustizia)

7 치안 및 공공질서(Ordinepubblicoesicurezza)

8 시민사회 구호(Soccorsocivile)

9 농업 및 농수산 정책(Agricoltura,politicheagroalimentariepesca)

10 에너지 및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Energiaediversificazionedellefontienergetiche)

11 기술개발 및 경쟁력(Competitivitàesviluppodelleimprese)

12 시장 조정(Regolazionedeimercati)

13 이동권(Dirittoallamobilità)

14 공공 인프라(Infrastrutturepubblicheelogistica)

15 커뮤니케이션(Comunicazioni)

<표 19>2011년 미션(Missione)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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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의 계속

16
국제시장과 생산시스템의 국제화(Commerciointernazionaleedinternazionalizzazione

delsistemaproduttivo)

17 연구 및 기술혁신(Ricercaeinnovazione)

18
지속가능 성장 및 환경,영토보호(Svilupposostenibileetuteladelterritorioe

dell'ambiente)

19 주거 및 도시균형(Casaeassettourbanistico)

20 건강 보호(Tuteladellasalute)

21 복지및문화여가활동(Tutelaevalorizzazionedeibenieattivitàculturaliepaesaggistici)

22 교육기관(Istruzionescolastica)

23 대학기관(Istruzioneuniversitaria)

24 사회 및 가족 정책,사회규율(Drittisociali,politichesocialiefamiglia)

25 사회보장 정책(Politicheprevidenziali)

26 노동 정책(Politicheperillavoro)

27 이민,주거 정착 및권리 보장(Immigrazione,accoglienzaegaranziadeidiritti)

28 토지 균형 및 발전(Sviluppoeriequilibrioterritoriale)

29 예산에 관한 경제-재정 정책(Politicheeconomico-finanziarieedibilancio)

30 청년 및 체육(Giovaniesport)

31 관광(Turismo)

32 공공행정및서비스기관(Serviziistituzionaliegeneralidelleamministrazionipubbliche)

33 분배 기금(Fondidaripartire)

34 공공채무(Debitopubblico)

출처:RGS(2011a)

각부처가담당하는국정과제와관련된프로그램은그부처의예산안에포함된다.따라서

의회의 국가예산안 심사․결산 과정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모든 프로그램은 관

련 과제에 따라명명되지만 경제적인 기준으로 경상지출,자본지출,지급이자지출로구분된

다.각 프로그램의 하위분류로 각 지출의 목표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범주가

바로 챕터이다.챕터는 예산관리와 결산을위한 지출의 기본 단위이며,각 지출과 직접적으

로 관련된 목표에 따라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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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개혁전에는여러부처가같은프로그램을담당한경우가있었지만현재는지출관

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하나의프로그램은한부처에서관리하고,각프로그램의실행과

정은각부처내에있는프로그램별행정책임센터(Centrodiresponsabilitàamministrativa)

의 책임하에 있다.

미션,프로그램,챕터로 구분된 지출 구조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경제재정부 예산안의

일부를 발췌하여 살펴보자.<표 20>은 지출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보여주고,아래

<표21>은지출의경제적인분류방식을나타난다.이러한지출구조는국가예산안뿐만아

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안에 적용된다.

연도 총 금액

□ 미션 2:자치권 지역과의 재정 관계

◇ 프로그램 2.3: 특별법령 레죠네에 이전지출 및

회계적인 규칙

ㅇ 챕터 38/2001법률에 따라

프리울리베네치아줄리아 레죠네의

소수집단 언어 보호

2011 3,514,490

2012 3,514,490

2013 3,514,490

◇ 프로그램 2.4:자치지역의 의료 지출 지원

ㅇ 챕터 78/2010법률에 따라 건강보험증 발행

2011 20,000,000

2012 20,000,000

2013 20,000,000

□ 미션 6:시민안전제도

◇ 프로그램 6.2:민방위

ㅇ 챕터 90/2005법률에 따라 민방위 관련 규정

2011 3,523,320

2012 3,523,320

2013 3,523,320

□ 미션 8:사업 경쟁력 개발

◇ 프로그램 8.2:사업을 위한 장려책

ㅇ 챕터 244/2007법률에 따라 자금 마련

2011 15,523,000

2012 -

2013 -

<표 20>지출 유형 분류 -경제재정부(MEF)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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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표21>을 살펴보면항목I은공공부문기관의활동비,공익사업생산비,소득의재

분배를 위한 예산지출을포함한다.항목 II는 직접․간접 투자를 위한예산지출을 포괄하고

중기․장기적인 공공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예산지출을 포함한다.

지출 구조

항목 I:경상지출

직원 보상(Redditidalavorodipendente)

중간 소비(Consumiintermedi)

생산세(Impostesullaproduzione)

공공기관에 경상이전지출(TrasferimenticorrentiadAmministrazionipubbliche)

가정에 경상이전지출(Trasferimenticorrentiafamiglie)

사업체에 경상이전지출(Trasferimenticorrentiadimprese)

해외로 경상이전지출(Trasferimenticorrentiall’estero)

유럽 연합에 이전지출(RisorseproprieU.E.)

국채이자 지급 (Interessipassivi)

예비기금(Postecorrettiveecompensative)

감가상각비(Ammortamenti)

기타 경상 지출(Altreuscitecorrenti)

항목 II:자본 지출

총고정투자(Investimentifissilordi)

공공기관에투자보조금(ContributiagliinvestimentialleAmministrazioniPubbliche)

사업체에 투자보조금(Contributiagliinvestimentialleimprese)

가정에 투자보조금(Contributiagliinvestimentiallefamiglie)

해외로 투자보조금(Contributiagliinvestimentiall’estero)

기타 자본 이전(Altritrasferimentiincontocapitale)

사업체 인수(Acquisizionediattivitàfinanziarie)

항목 III:부채 상환금(Rimborsopassivitàfinanziarie)

<표 21>예산안 지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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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계 구조

예산에서현금수입과지출은주로통합국고자금(Tesoro)으로관리되고국가의특별한기

능수행을목표로하는기타기금도설립되어있다.통합국고자금은1894년부터이탈리아중

앙은행(Bancad'Italia)이 관리하고 있으며,경재재정부 재무실(DipartimentodelTesoro)의

계좌로중앙은행에설치되어있다.이계좌에있는국가유동자산은상반기에발행되는6개

월짜리국고채권(BuonoOrdinariodelTesoro,ItalianTreasuryBond)의평균금리와같은

이자를받는다.유럽연합법에따라중앙은행은국가에어떤종류의재정지원도할수없으

므로은행에서국가계좌로의현금유동성이발생할수없다.1991년국가자산관리․회계관

리(amministrazionedelpatrimonioecontabilitàdelloStato)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모든 징

수와 지불 기능을 수행하며,모든 현금의 흐름을 기록해서 예산관련 문서를 편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재무실은 매일 징수․지불 영업활동을 기술한 서류

를통해결산처리를해야하며,매월모든지역재무실부서에서보고된현금유동성을포함

한 재무실회계보고서(ContoRiassuntivodelTesoro)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국고자금에예산상대부분의수입과지출이포함되지만국가예산의큰비중을차지하

는 사회보장 관련 수입 및 지출은 별도로 제Ⅲ장에서 언급한 복지기관에 의해 직접적으로

관리된다.각 사회복지기관은국민경제분야와관련된 재원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사회보

장세와 퇴직연금세를 징수하며 국민들에게 실업급여,질병급여,퇴직금,국가연금 및 기타

급여를 지급한다.

2000년 이후,회계와 수입․지출 관리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회계도구가

도입되었다.한 가지는 공공부문 기관의 정보통신네트워크를 모든 이탈리아 은행의 정보통

신네트워크와연결하는공공부문지출전산관리시스템(SistemaInformatizzatodeiPagamenti

dellaPubblicaAmministrazione:SIPA)이다.2000년에 도입된 SIPA를 통하여 국가지출과

관련된서류,문서등이온라인데이터로대체되었으며,재무실과중앙은행이보다효율적인

지출관리를할수있도록공공기관의지출절차가전산화되었다.다른하나는제Ⅲ장에서언

급한 바 있는 공공부문영업활동 중앙관리데이터베이스(SistemaOperativosulleOperaz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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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gliEntiPubblici:SIOPE)이다.2002년에도입된SIOPE는국가재무관리및감시를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유효성과 시기 적절성을 높이기 위한장치로 실험 단계를 거친 후 2006년

부터모든공공부문기관에적용되었다.SIOPE도입으로부처,행정기관,공기업등다양한

공공부문 기관에서 사용된 데이터 입력 방식이 통일되었다.SIOPE를 통해 매일 공공부문

기관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함으로써 공공기관은 웹사이트24)에서 국가 재무 상태를 알아볼

수 있고,재무실과 중앙은행은 국가 재무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국고자금에포함되지않는공공재원은예비자금(fondidiriserva),국가대부자금(fondi

perl'ammortamentodeititolidiStato),평형자금(equalizationfund)의주요세가지자금으

로처리된다.이세가지자금은이탈리아중앙은행에계좌형태로예치되어있으며 재무실

의 관리하에 있다.예비자금은 공공기관 및 부처가 법적인 지출한도 내에서 예측하지 못한

추가적인재원을마련할필요가있을때예산배분을수정할수있도록하는자금이다.국가

대부자금이란1993년432법률에따라1995년부터설치된중앙정부의차입계좌로공기업민

영화에서 나온 수입과 임시 세입으로 구성된 자금을 말한다.국가대부자금은 국채 발행 수

입,국채이자,국채상환금을관리하며,이자금에도6개월짜리국고채권의평균금리와같은

이자가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평형자금(fondoperequativo)이란 정부가 연방주의를 실행하려는 목적으로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공공재원이 할당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2009년 연방주의 재정법

(n.42)에서 도입한 자금이다.연방주의 재정법이 실행되기 전에는 중앙정부의 세입을 각 지

방정부(레죠네,프로빈차,코무네)에 할당할 때 ‘역사적 지출(SpesaStorica)’이라는 기준을

따랐다.이 기준은 역사적으로 지출이 많았던 레죠네가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을 충당할 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예를들어,어떤레죠네가역사적으로매년교통서비스를위해100원을지출했으면매년

무조건100원을받을자격이있다는것이다.따라서이‘역사적기준’으로별로좋지못한성

과를낸레죠네들이제공하는서비스에비해더많은재원을할당받았기때문에공공재원이

크게 낭비되었다.2009년 연방주의 재정법(n.42)은 각 레죠네의 현실적 경제 상태를 참작해

24) www.siop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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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각 서비스의 실질적인 경비를 알아내는 표준 기준(standardcriterion)으로 ‘역사적인 기

준’을 대체하였다.

따라서평형자금의기능은각레죠네의인구통계적,지리적인특성과생산능력을감안한

후보다능률적이고공평하게국가수입을분배하는것이다.즉,정부는인구규모가작아서

지방수입을많이징수할수없거나지리적인요인으로생산력이낮은레죠네들을더지원하

고,많은수입을조달할 잠재력이있지만낮은성과를 내서재원을낭비하는레죠네들에대

한 지원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자금의 주요 기능이다.

그 외 주목할 만한 국가 기금은 회전자금(fondidirotazione)이다.원래는 정부가 특별한

목적을위해일부의재원을예산안과별도로관리했으나,2002년재정법(n.289)이실시된이

후별도의재정관리활동이모두예산안에포함되면서이를대체해회전자금이도입되었다.

하지만 2009년의 재정 개혁 이후 모든 예산안 이외의 재원관리 활동이 금지되면서 일부 특

정 목적을 위한 회전자금만이 남아 있다.

회전자금은회계연도에제한을받지않고사용할수있는자금이며,특정한기능을수행하

기 위하여 편성되어있다.현재 이탈리아 재정제도에 남아있는 회전자금의 특별목표는 1)

후진국을위한보조금관리2)기업에기술투자자본(adventurecapital)을지원,수출활동관

련위험요인에대한보장3)동유럽국가와경제협력4)이탈리아남부지역개발5)공인되

지 않은 건물 철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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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정법제 및 재정규율

이탈리아에서매년국가예산을규제하고집행하는법률은예산법(leggedibilancio:LB),

안정법(leggedistabilità:LS)이다.그 외에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

만관련이있는법률로는국가예산조정법(leggediassestamentodelbilanciodelloStato)과

결산법(leggediapprovazionedelrendiconto)이있다.그리고예산편성 과정과이탈리아재

정제도의근본적인원칙은헌법제75조,제81조,제100조이며,기타구체적이고상세한규칙

은 주요 재정법으로 규정된다.본 절에서는 헌법에서 규정된 예산의 기본적 원칙을 살펴본

후에역사상중요한재정법의내용을약술하고,현재재정체계의근거가되는2009년재정법

(n.196)과 2009년 연방주의 재정법(n.42)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가.헌법

1970년대부터세계석유위기,심각한인플레이션과사회보장제도의도입등이국가부채에

미치는영향을줄이기위해이탈리아재정법제가여러번개정되었다.20년간의이러한개정

은중기적인예산안을도입해서정부에대한의회통제를강화하는등의목적이있었다.그

러나 많은개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예산 관련 법제는 항상 헌법 제81조에 따른근본적

인 예산안 관련 원칙을 견지해 왔다.

헌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예산안의 기본적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1항.매년 상원 및 하원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안 및 결산안을 승인해야 한다.

제2항.회계연도 내 예산안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법률에 의해서 4개월 동

안만 임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3항.예산안을 통하여 신규 조세나 신규 지출을 편성할 수 없다.

제4항.신규 지출이나 대규모의 지출을 편성할 때 법률은 이 지출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입도 같이 고려해서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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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예산과정에서정부와의회의역할을명시하고예산안과결산안이국가재정의주

요문서임을법률로규정한다.제2항은의회가회계연도의마지막날인12월31일까지국가

예산안을승인하지못했던과거이탈리아의경험을토대로예산미승인사태에대한유예조

치를기술하고있다.이런경우에정부와공공기관은아직승인되지않은예산안을4개월동

안만집행할수있는데,그기간내에예산안이반드시승인되어야한다.현재2009년재정법

(n.196)에따라예산안이임시로실시되는4개월동안공공부문기관들은한달예산의12분

의 1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제3항은 의회가 예산승인 과정에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조세와 지출 이외에 추가로

새로운조세나지출을도입할수없도록제한한다.따라서의회는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

예산안에서열거된수입과지출은승인하지만,예산안을통해서현행법을개정할수는없다.

이 원칙의목적은 정부와의회가 회계연도 동안 국가 재정 활동을 규정하는 문서를 편성하

는 과정과 신규 조세 및 지출을 도입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이탈리아예산법은헌법학자들에의해형식적인문서로간주되었으며,1978년부터

의회는 정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수정할 수 있는 안정법(LeggediStabilità:

LS)을도입하였다.안정법은실질적인예산집행법이며안정법의입법절차는예산법과동일

하다.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상원 또는 하원25)에서 안정법안을 승인하면,경제재정부(MEF)

는안정법안으로인한효과를반영한예산법안수정문서(Notadivariazione)를의회에제출

하여예산법안에신규수입예산및지출예산을포함시키고있다.수정문서는2009년재정법

(n.196)에서 정한 회계규칙에 따라 예산법안의 형식으로 작성된다.

마지막으로 제4항에 명시된원칙은 정부가 모든 지출에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는것을 규정한다.신규지출의재원확보방안으로는 새로운 세금 부과,세율인상,차입등

이 있다.

25) 이탈리아 의회의 예산심의 순서는 하원과 상원이 매년 번갈아 진행한다. 즉 2010년 예산심의를 하

원에서 먼저 진행하면, 2011년 예산심의는 상원에서 먼저 진행한다. 본고 제Ⅳ장 4절 (다. 심의 및 

승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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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역사상 주요한 재정법

1948년에공화국헌법이시행되었지만그이후에도이탈리아재정제도는1923년의2440국

왕법령으로규정되었다.이국왕법령은당시사업적인주요신념의영향을받았는데,예산안

의 핵심목적은 수입과 지출의 흐름이 국고에 미치는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재정개혁이 1964년 재정법(쿠르티법,n.62)을 통해 실행되면서,국가회계제도와

국가통계제도의 기간을 통일하기 위해 회계연도를 태양력과 일치시켰다.또한 이 개정법은

국가결산과통합국가자산계정(generalnationalassetsaccount)으로구성된현재의주요예

산 관련 문서인 종합결산보고서(RendicontoGeneraledelloStato)를 도입했다.

그이후가장근본적인개혁이1978년재정법(n.468)으로시행되었다.이법률로인해이

탈리아재정제도에안정법(LS)과연간예산에추가로다년도예산이도입되었다.그리고연

간 예산은 현금주의 회계기준과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

다.1983년부터상원과하원은예산법과안정법의논의․승인기간을매년9월에서12월사

이로 제한하는 예산안 논의기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1997년의법령 n.94와법령n.279는의회의예산검토․심사과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하기 위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종류별로기본예산단위(unitàprevisionalidibase)

로구별해서각부처 내의 행정책임센터가관리토록 하여예산안구조에 큰영향을미쳤다.

최근의재정개혁인2009년재정법(n.196)은예산안에서공공부문을분류하는방식을수정

해서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복지기관으로재구분하였다.이전의공공부문은정부부분,사

회복지기관,레죠네정부,공공의료기관,프로빈차정부,코무네정부,합병정리된공공기관,

합병정리되지않는공공기관으로구별되어있었다.2009년재정법(n.196)은현행재정법이

며1978년재정법(n.468）이후가장근본적이고광범위한재정개혁이기때문에이하에서이

법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지난 40년간 위와 같이 다양한 개혁으로 국가 예산은 폭넓게 변화하였다.원래 예산안은

단순히국가재정수지만을기록하는도구였으나,현재는정부의목표및경제적·정치적방향

을 반영하는 국가재정의 필수도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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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9년 재정법(n.196)(PrincipidiCoordinamento,ObiettividiFinanza

PubblicaeArmonizzazionedeiSistemiContabili)

1978년의재정법을개정한2009년재정법(n.196)은지난30년동안의국가경제성장과최

근에도입된재정연방주의제도를고려하고,유럽연합의신규재정적요건을충족시키기위

해서 제정되었다.2009년 재정법(n.196)의 주요 목표는 모든 공공부문 부처와 기관의 예산

안,회계제도와데이터베이스를일치시켜서공공재정의투명성을높이면서예산감시및평

가절차를간소화하고개선하는것이다.또한이재정법에따라예산편성,예산정책논의및

국정과제 부과 과정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더 많은 기관을 포함하게 되었다.

2009년 재정법(n.196)이 도입됨으로써 예산편성의 전 과정이 검토․수정되었다.일부 예

산문서가폐지되거나신규문서로교체되었으며,예산문서에포함되는내용의범위를확대

하고관련정보를부록으로추가하였다.뿐만아니라중앙정부예산과정을지방정부와모든

공공기관 예산과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 및 의회의 수정시한도 변경되었다.또한

1978년의재정법은제정되었을때부터3년예산안을도입하였으나 2009년재정법(n.196)은

처음으로 국가 지출 및 수입 계획이 중기적인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9년 재정법(n.196)은 성과관리지표를 사용하고 각 공공부문 기관에 내부평가기관

(internalevaluationunit)을 설치함으로써국가 지출에 대한보다 효과적인 분석 및평가를

가능하게하였다.그리고공공부문의성과를높이고예산안에서정해진국정과제를실질적

으로시행하기위해각국정과제를담당자한명에게맡기고,이담당자는지출한도내에서

정해진 시일 내에 국정과제가 실행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예산안회계구조에 관하여 2009년재정법(n.196)은시범도입기간이지난후부터예산안

이현금주의회계원칙으로만편성되도록규정하고있다.또한예산안회계구조는다른유럽

연합 회원국의 예산안과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유엔 국제 명명법인 COFOG(Classification

oftheFunctionsofGovernment)에 따라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모든개혁을실행하기위해2009년재정법(n.196)은모든공공기관에서사용되고있는

회계방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부문회계위원회(ComitatoperIPrincipiContab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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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leAmministrazioniPubbliche)’의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2011년4월,EU의예산사전점검제도(EuropeanSemester)일정을국가예산과정에반영하

기위해2009년재정법(n.196)을개정하였다.2011년재정법(n.39)은2009년재정법(n.196)

에서 규정한 중기재정계획 일정을 EU일정에 맞춰 조정하고 중기재정계획(Documentodi

EconomiaeFinanza:DEF)의 집행을위해필요한법안 제출시기를2월28일에서 1월 31일

로 앞당겨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예산법과 안정법의 일정은 2009년 재정법과 동일하다.

1978년 재정법(n.468) 2009년 재정법(n.196) 2011년 재정법(n.39)

경제·재정 통합 보고서

(RelazioneUnificatasull’Economia

elaFinanzaPubblica)

(2월 28일)

경제·재정 보고서

(Relazionesull’Economiae

laFinanzaPubblica)

(4월 15일)

폐지

없음
공공재정결정 보고서(DFP)

지침(guideline)(7월 15일)
폐지

경제·재정계획 보고서(DPEF)

(6월 30일)

공공재정결정 보고서(DFP)

(9월 15일)

중기재정계획(DEF)

(4월 10일)

없음
안정화프로그램

(europeancalendar)

안정화프로그램

(4월 30일)

종합결산보고(RendicontoGenerale

delloStato)(6월 30일)

종합결산보고

(6월 30일)
좌동

예산조정법안(Disegnodileggedi

Assestamento)(6월 30일)

예산조정법안

(6월 30일)
좌동

없음 없음

중기재정계획(DEF)

가이드라인(Linee

Guidaarticolazione

obiettiviDEF)

(상시적 -9월 10일)

DPEF에 대한 개정 알림

(상시-9월 30일)

공공재정결정 보고서

(DFP)업데이트 (상시)

중기재정계획(DEF)

업데이트 (9월 20일)

계획·예측 보고서(Relazione

PrevisionaleeProgrammatica)

(9월 30일)

폐지 좌동

<표 22>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 문서 일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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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의 계속

1978년 재정법(n.468) 2009년 재정법(n.196) 2011년 재정법(n.39)

재정법안(DisegnodiLegge

Finanziaria),예산법안(Disegnodi

LeggediBilancio)(9월 30일)

안정법안(DisegnodiLegge

diStabilità),예산법안

(10월 15일)

좌동

공공재정 수행에 관련된 법안

(DisegnidiLeggeCollegatialla

ManovradiFinanzaPubblica)

(11월 15일)

공공재정 수행에 관련된

법안

(2월 28일)

공공재정 수행에

관련된 법안

(1월까지)

출처:RGS(2011b),p.8

또한 2011년 재정법(n.39)은 국가재정제도 개혁에 대한 주요 권한을 경제재정부(MEF)에

위임하면서 주요개혁사안에대한완료시점을연장하고있다.아래<표 23>에제시된기

간은2009년재정법(n.196)제정일인2009년12월31일을기준으로한다.하향식예산편성방

식을도입하는제40조의 경우는 2012년 12월 31일로,예산운영규칙 재구성 등은 2013년 12

월 31일로 각각 연장되어,이탈리아 재정제도 개혁은 2013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경제재정부(MEF)위임권한(delega) 2009년 재정법(n.196) 2011년 재정법(n.39)

공공운영의 실현을 위한 자본

계정에 있어서 재정과 관련된 지출

절차의 합리화,투명성,효율성 및

효과성에 위임(제30조 8～9항)

1년

(2010년 12월 31일)

2년

(2011년 12월 31일)

예산구조 개혁 완료(제40조)
2년

(2011년 12월 31일)

3년

(2012년 12월 31일)

현금 예산(FactualBudgetPlan)

기능의 강화 및 예산운영을 위한

규칙의 재구성(제42조)

3년

(2012년 12월 31일)

4년

(2013년 12월 31일)

지출 분석 및 평가 프로그램과 회계

감독 강화 및 개혁(제49조)

1년

(2010년 12월 31일)

1년 6개월

(2011년 6월 30일)

출처:RGS(2011b),p.9

<표 23>재정법 조항별 발효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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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009년 연방주의재정법(DelegaalGovernoinmateriadifederalismo

fiscale,inattuazionedell'articolo119dellaCostituzione,n.42/2009)

1990년대 후반,지방정부의 권한이양 요구를 반영하여 2000년 개정된 헌법 제119조26)는

지방정부의구조와재정연방주의에대한근거를규정하였다.재정연방주의를실현하기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2009년 연방주의재정법이 제정되었

고,이를통해지방정부-코무네,프로빈차,레죠네-는수입과지출의자율성을확보할수있

게 되었다.

또한 연방주의재정법은 그동안 ‘역사적 지출(Spesastorica,Historicalspending)’기준으

로규정되었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관계를보다객관적인표준(standard)기준으로대

체하도록 규정하였다.표준기준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그 지역의 수준에서

결정하고,국가재정은각지역의인구적,경제적,지리적특징에따라배분되어야한다는것

이다.

연방주의재정법은지방정부에서자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세입,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

로이전되는세입비율,각레죠네의실제상황을반영하는재원할당기준에대해규정하였

다.예를들어인구규모가크거나경제발전가능성이높아잠재적인세원을확보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를 줄이고,해당 지방정부에는 공공서비스 이용료 등을 보다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반면 과세기반(bacinofiscale)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한다.

그러나재정능력의측정및예측결과에따른중앙정부의재정지원은예측오차로인해재

정효율성이낮은지역에불이익을초래하고재정효율이높은지역에더많은혜택을부여하

는불균형을초래할수있다.이를보정하기위해연방주의재정법에서는각지역의인구,지

리적특성과생산능력을고려한균등한재원분배를 위해평형자금(fondoperequativo)을도

입하였다.

26) 본고 제Ⅲ장 1절(나. 지방정부, p. 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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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재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재정연방주의 원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자치권과 재정책임성 부여

▪ 지역단체와 레죠네에 대한 재정자치권 지위 부여

▪ 역사적 지출 기준의 점진적 폐지

▪ 세제와 공공재정의 조정(coordinamento,coordination)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권한의 분권 고려

▪레죠네법(leggestatale,statelaw)에의해규정된부가세를제외하고동일과세대상

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

▪비도덕적으로 경제및 재정균형을 준수하지 않는공공기관에대한 처벌 및 도덕적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조세제도의 단순화,탈세와 세금 회피에 대한 대응활동 등 여러 제도적 방법 포함

▪ 조세제도와 개별 세제의 일관성과 합리성

▪ 규제기관과의 탈세에 대한 협력

▪ 조세제도의 누진성과 납세능력 보호

▪ 서비스 요금 설정에 대한 전체적인 자율권 제공

연방주의재정법은 상원에서 6표의 반대표와 87표의 기권,그리고 154표의 찬성표로 승인

되었으며,동법 외에도 2010년 10월 승인된 총리령(maxidecreto)으로 재정연방주의를 규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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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타 관련법

1)예산조정에 대한 법률(leggediassestamentodelbilancio,n.468/1978)27)

1978년 재정법(n.468)제17조는 의회에서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심의 중에 확인된

예산 미사용분(Residui:RS)의 일치 여부를 알리고 회계연도 중에 추경예산을 허가하기 위

해 예산조정제도를 규정하였다.

예산조정법은직전회계연도와관련된결산보고서와관련되는데 직전회계연도와관련된

다는 것은 재정회계연도 초에 남아 있는 예산 미사용분의 존재 여부를 말한다.예산승인과

절차를진행하는동안에는결산보고서결과에기초한 조정으로 결정된 대략적인 예산미사

용분의 측정만 할 수 있다.

예산조정법으로 다음 세 가지를 조정하게 된다.

1)수입예측에 있어서 세수의 조정

2)재량지출 측면에 있어서,새로이 발생된 수요에 관한 것

3)지출권한(autorizzazionidipagamento,paymentauthorizations)결정에있어서직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 중에 확인된 미사용분의 일치 여부

지출변화에대해서조정법은현행법과동일한구속력을가지고있다.현행규정으로결정

된 지출의 할당액은 조정 중에 변경될 수 없다.

매년 6월까지 경제재정부 장관은 의회에 예산할당조정을 위해 예산법을 제출한다.또한

종합결산보고서(RendicontoGeneraledelloStato)진행 중에 확인된 예산 미사용분의 일치

여부도제출한다.그후에범위할당,회계할당에대한변화를10월31일안에제출한다.경

제재정부장관은법안을적용하기 위해필요한예산조치를취할수있도록위임된다.또한

이 예산조정 기능은 회계권한 수정 역시 허가한다.

27) 출처 : 이탈리아 하원(http://nuovo.camera.it/701?leg=16&file=BI0150_0_II), Santoro P.(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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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회계법의원래텍스트는예산조정은최후수단으로만제안될수있지만,정의된텍

스트는 매해 6월 안에 관련법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되어 있다.

예산조정은다른공공부분의예산에대해서도규정한다.레죠네에대해서는6월30일까지

2000년법률(n.76)제15조를통해 심의하는반면에지역단체와공공단체에대해서는대표기

관 평의원과 행정심의회에서 심의한다.

2)결산승인에 대한 법령(DecretoLegislativon.279/1997)

재정운영에대한국민들로부터의관심은급격하게증가하였고이들은이탈리아재정의완

벽한 회복의 예측을 주시하고 인근에 접해 있는 유럽연합(UnioneEuropea:EU)국가들과

비교하기시작했다.정부와의회에서 예·결산과정의 결정은 1년중가장 중요한결정이며

각각의 결정된 사항들은 시민의 삶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결산승인에관련된법령(n.279/1997)은결산보고서가공공정책의평가에대한목적으로예

산의구조에따라만들어진수입과지출의관리결과를제공하도록규정하였다.특히예산회

계와자산회계를분리하여규정하고있으며결산보고는예산안과동일한구조로작성되어야

한다.자산회계에 있어서는 국가자산운용의수익성,자산운용과정의 법규 준수에대한판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예산회계에 대해서는 객관성에 기초하여 수입과 지출의 운영결과를

나타내야한다.또한의회의표결단위보다세부적인정보-지출의경우챕터(capitoli)-도

포함하여 공공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종합결산보고서는 1978년,2009년,2011년 재정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년 6월 30일

까지의회에제출되어야한다.예산법및안정법과마찬가지로국가결산의승인도법률로확

정된다.결산법 승인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81조 1항에 “상원과 하원은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과 결산보고를 승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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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정 관련 조직

가.경제재정부(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MEF)

경제재정부(MEF)는 주요 임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4개의 부서(Dipartimento)와 장관

을보좌하는자문,비서,내부감사실등의직속기구,경제와재정관련위원회등으로구성되

어 있다.이하에서는 경제재정부 조직 전반을 개괄적으로설명하고,예산및 재정과 관련된

주요 조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경제재정부 개괄

1990년대 중반까지경제 및 재정과 관련된 부처가 예산 및 경제계획부,재무부,재정부로

분리되어 있어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하여 혼선을 빚어왔

다.1970년대의경제위기등은경제와예산및재정정책에대한통합관리의필요성으로이

어졌으며,1990년대EU마스트리히트조약등주변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해서도관련부

처를 통합하여야 했다.이탈리아는 1997년 바싸니니법(BassaniniLaw,n.59/1997)을 제정하

고,1999년 법령(DecretoLegislativon.300/1999)을통해관련부처의기능을통합한현재의

경제재정부(MEF)를 설립하였다.

따라서경제재정부(MEF)는경제및재정정책계획,조세정책및조세제도관리,금융시장

감독 및 통화정책 관리,예산 계획 및 집행 감독 등 국가 경제 및 재정과 관련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경제재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의 부서

(Diparimento)를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4개의 부서는 국가재정 전반과 금융정책 등을 담당하는 재무실(Dipartimentodel

Tesoro),예산 및 재정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국가종합회계실(DipartimentodellaRagion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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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edelloStato:RGS),조세정책등을담당하는재정실(DipartimentodelleFinanze)28)

과 인사 등 사무를 관장하는 일반행정실(Dipartimentodell'AmministrazioneGenerale,del

PersonaleedeiServizi)이다.각부서의장은경제재정부(MEF)에서제안하고,정부가임명

(nominato)한다.

경제재정부(MEF)장관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총리의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그림

19]와 같이 장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문(Consiglierepolitico,Political

advisor),수석비서(Capodigabinetto,Head ofcabinet),비서실(Caposegretariae

segretariaparticolare,Headofsecretariat),언론대변인(Portavoceecapoufficiostampa,

Spokespersonofthepressoffice),외교자문(Consiglierediplomatico,Diplomaticadvisor),

장관자문(ConsiglieredelMinistro,Minister'sadvisor),보좌관(Aiutentedicampo,Laison

officerofthefinancepolice),내부감사실(O.I.V,Internalauditdepartment)이 설치되어 있

다.이 중 수석비서실은 경제입법(Capoufficiolegislativoeconomia,Headoflegislative

officeforeconomy),재정입법(Capoufficiolegislativofinanza,Headoflegislativeofficefor

finance)으로 구분되고,언론대변인실에는 보도자료사무소(Ufficiostampa,Pressoffice)가

포함된다.또한 각 부서와 별도로 재정과 관련된 특정 이슈에 대한 위원회(Commissioni)도

설치·운영하고 있다.각 위원회에 대해서는 본 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간략히 다루도록

한다.

28) 재정실은 국고기관(revenue authorities)의 업무 조정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국고기관은 2001

년 재편되어 현재 4개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Agenzia delle Entrate(Italian Revenue Agency), (2) Agenzia Del Demanio(Public Land Agency), 

(3) Agenzia Del Territorio(the Agency for the Territory), (4) Agenzia delle Dogane(Custom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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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조직도 개요

자료:경제재정부(MEF)및 부서 홈페이지 조직도 및 설명을 토대로 작성

2)국가종합회계실(DipartimentodellaRagioneriaGeneraledelloStato:RGS)

국가종합회계실(RGS)은이탈리아가통일된1869년에국가예산관리를위해독립적부처

로설립되었고,1990년대말에경제재정부(MEF)소속부서로통합되었다.국가예산을총체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종합회계실(RGS)은 개별 지출의 재정적 효과에 대한 사전적 평

가를 포함하여 지출요구와 지출결정을 기술적으로 조정하고,예산과 실제 지출의 일관성

(correspondence)을 유지하며,재원지급(outpayments)시기를 규제·조정해야 한다.기본적

으로국가종합회계실(RGS)은국민계정의정확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공공지출추세분석

과평가에대해책임이있다.또한재정에영향을미치는모든법안들과정부조례를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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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앙정부와각지방정부가동일한회계규칙을준수하도록감독하며,재정운용관리를위

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최근에는 내부 성장과 안정화 협약 목표

(StabilityPacttargets)달성을위해지출추이에대한철저한모니터링및분석기능을강

화하고 있다.

특히 국가종합회계실(RGS)은 예산 정책과 예산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예산안 초안 작

성을비롯한모든과정에서의회와정부를지원하고있다.국가예산및재정과정에서총체

적역할을 담당하고있기 때문에 “중앙행정의 중추기관(auxiliarybody)”,“공공지출의지휘

(directing)”와 전체 행정활동의 “안내(guiding)”에 대한 실권 기구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국가종합회계실(RGS)의 실무부서는 [그림 19]와 같이 총 10개로 구분되어 있다.이 중에

서 연간 및 다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역할은 예산국(IspettoratoGeneraledelBilancio:

IGB)에서수행한다.예산국은연간및다년도예산안과관련수정보고서준비,공공재정문

서작성,재정법안(financelawproposal)과관련법률안의재정관련조항검토및조율,예

산계획에 따른 재정소요 평가,예산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정부및공공기관의예산및운영결과에대한회계감시와감독등은주로재정국(Ispettorato

GeneralediFinanza)에서담당하고 있으며,공공재정 및회계국(Ispettoratogeneraleperla

contabilitàelafinanzapubblica)은예산회계시스템개선과공공부문에서필요한차입파악,

일일 현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분기별 재무보고서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예산초안 작성에 대한 실무협의는 국가종합회계실(RGS)소속 14개 중앙

예산처(UfficiCentralidelBilancio,CentralBudgetOffices)에서담당한다.중앙예산처는주

요 부처에 파견사무소 형태로 설치되어 있으며 예산초안 작성에 필요한 부처의 부기

(bookkeeping)및회계,서비스및프로그램등의비용추계에대한책임을맡고있다.또한

중앙예산처는각부처의재정관리와예산집행에대한자문활동등을통해예산에있어국가

종합회계실(RGS)과 중앙정부 각 부처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국가종합회계실장은 정부조직 내에서 비정형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경제재정부

(MEF)가 제안하여 정부에서 임명하는 국가종합회계관(RagioniereGeneraledelloStato,

StateGeneralAccountant)이국가종합회계실장을겸임하고있다.국가종합회계관은국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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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계실(RGS)전반의 운영 외에도 국가 소유의 자산 운영에 대한 규제,회계사무소

(AccountsOffices)감독,일반정부전체의책임성(accountability)에 대한효과적 통제등을

수행한다.또한규칙에서어긋나는사항에대해서는회계사무소에적절한경고와함께징계

(reprimands)를할 수있는권한을가진다.이러한국가종합회계관의 기능에대해서는일정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

3)재정위원회(Commissioni)

경제재정부(MEF)는 특정 이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고 있으며,경제

위원회(Comitati)및재정위원회(Commissioni)가 운영되고 있다.2011년 현재 3개의재정위

원회 -공공재정기술위원회(CommissionetecnicaperlaFinanzaPubblica),예결산위원회

(CommissioniperlaContabilitàeilBilancioambientale),재정연방주의 구현을 위한 공동

기술위원회(Commissionetecnicapariteticaperl’attuazionedelfederalismofiscale)-가존

재한다.

재정연방주의 구현을 위한 공동기술위원회는 2009년 연방주의재정법(n.42/2009)제4조에

의해서설립되었다.동 위원회는 각지방정부의세금 정보를통해서 (1)재정연방주의구현

을위해요구되는현실적인정보체계구축(2)레죠네,프로빈차,코무네정부의재정관계재

편(3)필요한재정정보를양원과레죠네의회,자치프로빈차의회에송부하는역할을수행

한다.동위원회는통합위원회(ConferenzaUnificata)의활동영역내에서운영되고,공공재정

조정위원회(ConferenzaPermanenteperilCoordinamentodellaFinanzaPubblica)29)의 업

무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공재정에대한기술위원회는2007년안정법(leggefinanziaria)에따라공공재정에관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동 위원회의 역할은 크게 (1)공공예산의 재분류 및

개정 (2)공공 재정 조정의 일반 원칙 확립 (3)공공 재정에 관한 지출 흐름과 통계 정보의

모니터링(4)자원의배분옵션결정과중앙정부프로그램평가및분석으로구분된다.회계

29) 공공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본 절 라. 기타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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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환경예산위원회(CommissioniperlaContabilitàeilBilancioambientale)는지속가능한

개발에 부응하는 환경예산 논의를 위해 2006년 경제재정부령(DecretoMinisteriale)에 의해

설립되었다.

나.의회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양원제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상원과 하원은 동일

한의무와권한을가지고있다.이러한이유로이탈리아의회는완벽한양원주의라고불리기

도한다.의회는헌법시스템의중심기관으로법안을승인하고정부를통제하고나아갈방향

을 제시하며,공공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상원(Ilsenato)의 기능과 역할30)

상원(ilSenato)은 다수의 기관(President,Presidency ofthe Counsil,Assembly,

Committeeetc.)으로부터 구성된 하나의 복합 단체로볼 수 있다.상원의원 중 몇몇은 헌법

에 따라 선출되고,다른 몇몇은 내부 규칙에 의해 선출된다.

대통령은상원을대표하고의회활동의규칙과내부행정을책임지고헌법제63조에따라

의회활동이 진행되고 결정된다.

의회(Assembly)와 위원회(Committee)는 상원의원의 근무지를 결정한다.첫째로 상원 활

동의본거지를구성하고이곳에서상원의원들이직무를받고법안을승인하고결정한다.두

번째로헌법제72조의규정에따라법안을심사한다.규칙으로부터결정된사항은예심으로

보내지게될수있고입법제안승인에대한절차가이루어진다.또한,위원회(Committee)는

의회(Assembly)와 위원회(Committee)에 의견을 주는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정부가 나아갈

30) 출처 : 이탈리아 상원(www.senato.it):

          http://www.senato.it/istituzione/29374/29386/genpagin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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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제시한다.상원의 상임위원회는예산위원회를비롯하여 14개로 분류되어 있고,상임

위원회 분류는 하원과 동일하다.

또한 상원 내부에서는 법규위원회(laGiuntaperilRegolamento,TheCommitteeonthe

Rules),선거위원회(laGiuntadelleelezioni,theCommitteeonElections),의회면책위원회

(laGiuntadelleimmunitàparlamentari,thecouncilofparliamentaryimmunity)뿐만아니라

문서보관위원회(laCommissioneperlabibliotecaeperl'archiviostorico,theCommission

forthelibraryandthehistorical)를 운영하고 있다.

입법제안법률이되는것은상원,하원에의해동일한조건으로승인하는것이필요하기

때문에양원주의의원칙에따라입법과정에서상원의역할은하원과동일하다.상원은법률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정부활동을 규제하거나 정치적 방향의 결정을 돕는다.

2)하원(Lacamera)의 기능과 역할31)

헌법제67조에의하면“의회의각구성원은국가를대표한다”라고명시되어있고이는상

원과하원모두해당한다.하원의임무는의회활동의전체범위에참여하는것으로,이들은

법안,개정,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하원은 정부,의회,경제부처,노동부처,지역부처에서 발의된 법안의 승인과 검토를 수행

할뿐만아니라입법과정에서각각의것들은본회의(Assembly)에서회의를거치기전에14

개의 특별위원회(Commissionespeciale)나 상임위원회(Commissionipermanenti)로부터 검

토된다.또한하원은헌법을심의하고개정한다.하원역시상원과마찬가지로입법기능외

에도,정부활동을 규제하거나 정치적 방향의 결정을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31) 출처 : 이탈리아 하원(www.camera.it) : http://www.camera.it/619?conoscerelacamer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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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계감사원(CortedeiConti)32)

이탈리아회계감사원은공공재정을보호하고사법제도를유지하는두가지중요한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회계감사원은 1862년 8월 14일 법률(n.800)에 의해 설립된 통일 이탈리

아 최초의 법원으로,설립 법률에서회계감사원에사법권에 대한권한도 함께부여했다.회

계감사원의 사법권한에는 회계에 대한심사(회계 단위기관의회계에 대한 판단),회계원및

다른 공무원과 관리자들의 중과실 혹은범죄에 의한 가치손실 및 재정적 피해에 대한법적

책임에 대한 심사,그리고 민간･군인･전쟁 연금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다.

회계감사원은 이탈리아 헌법 제100조에 따라 정부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사전적 감사와

주(State)/레죠네(regione)예산관리의사후적감사책임을가진다.법적으로정해진사안들

에대해법이정하는방식으로,정부의지속적인재정 지원을받는기관들의재무관리평가

에참여한다.회계감사원은감사결과를직접의회본회의에제출하며,헌법제100조에의해

헌법상관련 기관이라는특정 위치를가지는회계감사원은 의회와정부로부터독립적기구

이다.

감사분야에있어서,1994년1월14일법률(n.20)의제3조1항을통해일반적인계획과관

련된정부의중요한기능들에대해회계감사원에독점적사전감사권한을부여하고있다.20

번법률(n.20)의제3조와제4조는정부부처들과EC기금의예산과자산의운용에관한사후

적 감사또한 회계감사원이 하도록규정하고 있다.이러한감사는 결과의 유효성,시간이나

방법의효율성,그리고비용측면의경제성을중점적으로고려하도록하고있다.회계감사원

은이러한목적에적합하도록매년감사프로그램과기준을설정하도록하고있다.회계감사

원은적어도 일년에 한 번씩은 의회와지방 평의회(regionalcouncil)에 감사보고를 하고있

으나,내용에 대해 의회나 지방 평의회에서 논의할 의무는 없다.

사법권과관련해서는회계감사원은다음분야에서에판단을내리게된다.첫째,정부나공

공기관의공무원들의행위로인한경제적책임소재여부,둘째공공재원이나자산의운용과

관련된특정회계들과관련된판단,그리고민간･군인･전쟁연금과관련된사항들에대한

32) 출처 : 이탈리아 감사원(www.corteconti.it): 

          http://corteconti.it/english_corner/jurisdictional_activity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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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들이다.

1994년법률(n.19/1994)은각레죠네에회계감사원의사법회의소(JurisdictionalChambers)

를 설립하도록 하였고,이지역 사법회의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중앙 사법회의소에 항

소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러한 사법권의 지방분권화의 결과 레죠네 검찰청(prosecutor

generaloffice)들이 설립되었다.

라.기타 관련 조직

1)공공재정조정위원회(ConferenzaPermanenteperilCoordinamentodellaFinanza

Pubblica)

공공재정조정위원회는 정부와 통합위원회(ConferenzaUnificata,UnifiedCommittee)를

지원하기위한 기구로특히중앙정부,지방정부(레죠네,프로빈차및코무네)등각정부사

이의 공공재정을 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2009년 5월 제정된 연방주의재정법(n.42)제5

조에 설립근거를 두고영구적 기구로설립되었다.일부 중앙정부 부처장관과 레죠네,프로

빈차,코무네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재정조정위원회는효율성이높고탈세율이낮은지역에대한보상을제외하고재정연

방주의를 통해 지역 간 예산배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율성과 형평성 및 효율성에 따라

각지방정부에적절한수준의재원할당을통해헌법제119조를실현하는것을목표로하고

있다.특히조세수입측면에서프로빈차와레죠네의자율성에대해규정하고,의료부문의표

준 비용과 제반 조건(requirement)을 입안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예산법에 포함되어야 하는예산목표 설정을위해서 국가종합회계실(RGS)과

도협의를진행한다.매년공공재정결정을위해4월부터시작되는중기재정계획(DEF)은의

회에 제출되는 4월 10일까지 공공재정조정위원회에도 함께 제출되고,의회가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위원회의 의견이 고려된다.또한 정부가 9월 10일까지 공공재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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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변경하기위해서는공공재정조정위원회에재정목표변경에대한지침(guidelines)을송부

해야 하며,위원회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회에 전달한다.

공공재정조정위원회의주된역할중하나는공공부문의세입과지출결정과정에서투명성

및효율성을보장하는것으로,공공재정결정과정에서확보되는투명성및효율성은공공부

문 지출과 재정정책에 대한 시민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2)부처간 경제계획위원회(ComitatoInterministerialeperlaProgrammazione

Economica)33)

부처간경제계획위원회는 경제및 재정에 대한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일종의각료회

의로 1967년 설립되었다.총리가 의장이며,경제부처 장관들과 자치지방정부위원회(la

ConferenzadeiPresidentidelleRegionieProvinceAutonome)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검토,경제 정책목표에 필요한 지침 규정,프로그램

및프로젝트추진에대한재정자원할당,공공투자계획승인등의역할을수행한다.위원회

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계감사원(CortedeiConti)으로 보내져 등록(registered)되고,관보

(GazzettaUfficiale)에 지속적으로 공표된다.특히 부처간 경제계획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

(DEF)의전체적인윤곽을논의하고,연간예산편성을위한협의를진행한다.또한 국가통

계 프로그램(Programmastatisticonazionale)도 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33) 부처간 경제계획위원회 홈페이지(www.cipecomitato.it/e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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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산일정

이탈리아는 하향식 예산편성(Top-down)방식을 도입하는 등 국가예산제도에 대한 주요

개혁을진행하고있고,예산과정도최근빠르게변화중이다.특히2009년재정법(n.196)에서

1978년이후유지되어온예산과정을변경하고,2011년4월에는EU의예산안사전점검시스

템(EuropeanSemester)을반영하여2009년재정법을개정하였다.따라서2011년예산과정은

개정된 재정법(n.39/2011)절차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2009년,2010년,2011년의 예산과정

이각기다르게진행되었다.다만2011년개정된예산과정은주로재정계획단계에서이루어

졌으며,예산법 제정과 결산 및 보고단계의 변화는 크지 않다.

이탈리아의 예산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아래 [그림 20]과 같이계획과정과 예산 법률

과정이 순환되어 나타난다.

[그림 20]예산과정 요약

자료:RGS(2010),RGS(2011b)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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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문서로번역되는중기재정계획(DocumentodiEconomiaeFinanza:DEF)은매

년 예산안의 토대가 되고 있으며,4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예산법은

회계연도개시이전인12월31일까지승인되어야하며,연간예산의조정및최종결산은정

부가 다음 회계연도의 6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음으로써 종료된다.

이탈리아의회계연도는1월에서12월까지이며,월별예산과정은아래<표24>와같이요

약할수있다.이하에서예산의계획과정과편성과정,의회의심의및승인과정,예산의집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결산 및 감사에 대해서는 다음 절(Ⅳ-5.)에서 다루도록 한다.

계획 예산 보고 및 결산

1월

예산 미사용분(residuidi

stanziamento)조사

당해 회계연도 예산

정책(manovra)발표

2월 당해 회계연도 예산 요약 발표

3월

4월
중기재정계획(DEF)의회 제출

(～4.10)

당해 회계연도 예산조정(추경)

지침 준비

5월
예산조정지침 발표

부처별 예산조정내역 취합

분기별 공공부문 재무보고서

제출 (5.31)

6월

중기재정계획(DEF)

첨부문서(Annex)의회 제출

(～6.30)

당해 회계연도 예산조정법안

의회 제출 (～6.30)
결산법안 의회 제출 (6.30)

7월 차년도 예산편성지침 발표

8월

9월
중기재정계획(DEF)

업데이트 의회 제출 (～9.20)
부처별 예산요구 취합

공공부문 재무보고서 제출

(9.30)

10월
예산법안,안정법안 작성 및

의회 제출 (～10.15)

11월
분기별 공공부문 재무보고서

제출 (11.30)

12월
예산법,안정법 의회 승인

(～12.31)

<표 24>이탈리아의 예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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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기재정계획(DocumentodiEconomiaeFinanza:DEF)34)

이탈리아 정부는 매년 4월부터 차년도 회계연도의 예산안 준비를 시작한다.예산안 작성

과정에서국내외경제상황과중장기적인국가재정에대한분석이선행되는데,2011년부터

는일정이앞당겨져4월10일까지중기재정계획(DEF)을의회에제출하고있다.중기재정계

획(DEF)은이전의재정예측치를업데이트하고이를바탕으로한최소3년이상의재정목

표와예측,중앙공공단체및지방공공단체의예산목표를포함해야한다.구체적으로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Ⅳ장 6절(주요 문서)에 수록하였다.

1)국내외 금융 및 경제 상황 개요 -특히 이탈리아의 GDP성장률,물가상승률(price

indexes),노동시장 등 근본적인 주요 거시경제 전망과 주요 가정 포함

2)각 공공단체 및 예산계획에 포함된 공기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

3)전년도 중기재정계획(DEF)과 현재 예측치 차이의 원인 분석

4)총계획기간의각단계에대한정책목표,세부적인가이드라인,각부처가이를수행하

기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

5)예산 계획을 수반하는 다른 법안에 대한 지침

2009년까지 중기재정계획 문서는 경제·재정 계획보고서(DocumentodiProgrammazione

Economico-Finanziaria:DPEF)와계획·예측보고서(RelazionePrevisionaleeProgrammatica

:RPP)로 분리되어 있었다.중기 경제·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제·재정 계획보고서(DPEF)

는 국내외 거시경제 지표분석,정부정책목적의객관적명시,국내총생산(PIL)35)대비 공공

재정에 관한 목표 설정을 포함하였다.경제·재정 계획보고서(DPEF)의 의회 제출기간은

1999년까지 5월 15일이었으나,1978년 재정법의 개정 법률인 1999년 재정법(n.208)에서 6월

34) 표제의 정확한 해석은 ‘경제 및 재정문서’이나 중기적 재정계획이라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중기

재정계획’으로 표현하였다.

35) 이탈리아에서 PIL은 Prodotto Intero Lordo의 약자로서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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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로연장되었다.계획·예측보고서(RPP)의경우의회제출기한이당시재정법안과예산

법안의 의회 제출기한(9월 30일)과 동일하였다.동 보고서에는 당해 연도 재정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와 경제·재정 계획보고서(DPEF)의 거시전망 업데이트,중기 재정 예측,예산운영

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과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재정계획보고서(DPEF)와계획·예측보고서(RPP)는2009년재정법(n.196)에따라

2010년에 공공재정결정보고서(DecisionediFinanzaPubblica:DFP)로 통합되었다.2009년

재정법은 공공재정결정보고서(DFP)가 예산법안과 안정법안이 제출되기 30일 전(9월 15일)

까지의회에제출되도록규정하고있다.이탈리아정부는상반기에진행되었던기존의중기

재정계획시점을예산법률초안작성직전으로연장하여다음해예산에대한경제·재정예

측의 정확성과 안정성이 제고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중기재정계획(DEF)은공공재정의조정을위해4월10일까지상원,하원,공

공재정조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이는 EU예산사전점검(EuropeanSemester)일정36)

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이다.EU에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안정화프로그램

(StabilityProgramme)과국가개혁프로그램(NationalReformProgramme)에대해이탈리아

의회와공공재정조정위원회가사전에검토할수있기때문이다.2010년까지는안정화프로그

램등이중기재정계획보고서에포함되지않았으나,새로운중기재정계획(DEF)은안정화프

로그램과 국가개혁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특히 2011년 4월 발표된 중기재정계획

(DEF)에서는 균형예산준칙(balancedbudgetrule)을 도입하여 2014년까지 균형예산 달성을

목표로하고 있다.균형예산준칙 도입과관련된 헌법개정과정도 이미 진행 중이다.2011년

9월 현재 헌법개정안이 정부에서 승인되었고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37).

중기재정계획(DEF)의의회제출일정을앞당겼지만,경제재정부(MEF)는중기재정계획의주

요 첨부문서(Annex)를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첨부문서는 예산조정(budgetary

adjustments)으로 인한 수입과 지출변동,공공재정수지에 대한 영향 분석,재정전망에서 당

초전망과의차이및원인분석등의내용을포함한다.그리고중기재정계획(DEF)을의회에

36) European Semester 일정은 <Box 1> 참고.

37) IMF, Addressing Fiscal Challenges to Reduce Economic Risks, Fiscal Monitor 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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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예산사전점검제도는 각 회원국의 예산과정을 EU 집행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여 회원국에 대한 재정건전성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각

회원국은 유럽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andGrowth

Pact)에 따라 재정적자 GDP3% 이내,정부채무 GDP6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예산사전점검제도 도입으로 2011년부터 회원국은 4월 30일까지 안정화프로그램

(StabilityProgram)과 국가개혁프로그램(NationalReform Program)을 EU에 제

<Box1>EU예산사전점검제도(EuropeanSemester)일정

제출한이후에도9월10일까지는정부가언제든지중기재정계획(DFP)에포함된정책목표를

변경할수있다.2010년까지는“결정에관한수정(NotadiAggiornamentodellaDecisione)”

이라불리는수정안을반드시상원과하원에제출해야하고,어떠한경우라도수정안은양원

에서 승인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였다.2011년부터 중기재정계획(DEF)은 EU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매년9월20일까지 최종적으로의회에 개정안(update)을 제출한다.정부의중기재

정계획(DEF)개정안 제출은 법률(n.39/2011)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4월 중기재정계획

(DEF)보다 구체적인 경제·재정 정보와 정책목표 업데이트 등이 포함된다.또한 중기재정계

획(DEF)개정안과함께투자지출및관련법률(Leggipluriennalidispesa)에대한첨부문서

도함께제출된다.동문서에는미션과프로그램별로투자지출의개시연도와종료연도,투자

지출의내용이포함되고투자지출관련법의연도별소요내역등이명시된다.각부처는부처

에서 수행하는 미션과 프로그램의 투자지출에 대해 6월 30일까지 국가종합회계실(RGS)에

제출해야한다.중기재정계획(DEF)이 확정되면,이를토대로경제재정부(MEF)에서예산법

안과 안정법안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한편2009년재정법(n.196)제40조는비조정(non-adjustable)자원을포함하여총예산자원

에 대한 지출 상한선을 설정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였다.중기재정계획(DEF)에서 설정

하여 예산법으로 채택되는 지출한도는 3개연도 자원계획과 일치해야 하며,이를 바탕으로

경제재정부(MEF)장관과부처장관들은3년간의재정목표에대해합의하여야한다.지출상

한의설정등하향식예산편성방식도입완료시기는당초2011년12월31일까지로규정하였

으나,2011년 개정법(n.39)에서 1년 연장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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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다.전술하였듯이 이탈리아의 안정화프로그램과 국가개혁프로그램은 중

기재정계획(DEF)에 포함되어 있으며,주요 목차 및 개요는 제Ⅳ장 6절(주요 문

서)에 수록하였다.

아래 그림은 예산사전점검제도의 월별 주요일정을 요약한 것이며,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월:EU 집행위원회(Commisione)에서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

난 성장에 관한 연간분석을 실시하고 유럽경제에 대한 전략적 계획을 만

든다.

• 3월:집행위원회(Commisione)에서 유럽의회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대한 경

제정책 주요한 목적을 나타내고 이러한 목적을 따르기 위해 개혁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을 나타내는 것에 기초한 보고를 기획한다.

• 4월:회원국들은 제공된 지침들을 따르고 집행위원회(Commisione)와 개혁활

동의 주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 6월:안정화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유럽 평의회/심의회(IlConsiglioEuropeo)

와 재정경제위원회는 각 나라에 대해 특별 지침을 제공한다.필요한 경

우에는 국가 멤버를 불러서 제출된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한다.

• 7월 이후:각 회원국 멤버는 집행위원회(Commisione)와 의회의 결정을 따르

고,자국이 달성해야 할 예산과 경제정책 측정을 결정한다.

유럽 예산사전점검제도(EuropeanSemester)일정

참고:RGS(2011b),EU웹사이트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articles/euro/documents/com_367_european_se

mester_en.pdf)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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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예산 편성

정부 예산안은 연간예산과 향후 2년간을 포함한 다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며,법안의 형태

로의회에제출된다.다년도(3년)예산편성은2008년에도입되었으며,법률로규정되어있다.

법안은 예산법안(DisegnodiLeggediBilancio:DLB)과 안정법안(DesignodiLeggedi

Stabilità:DLS)으로분리되어작성되는데,예산법안(DLB)은현행법률에의한모든지출과

세입을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안정법안(DLS)은 다년도 차입 최대한도,지출 수반법률에의

한 지출예산 및 특별기금변동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등국가재정계획에 대한 총량적지표

를중점적으로다룬다.예산법안과안정법안의 세부내용은제Ⅳ장6절(주요문서)을참고할

수있다.두법안모두10월15일까지의회에제출되어야하고최종적으로12월31일까지승

인되어야 한다.

중기재정계획(DEF)에대한각부처별수정작업이마무리되면7월초경제재정부(MEF)에

서다음회계연도예산안준비를위한지침(circolare)을각부처와감사원,통계청등을비롯

한예산관련기관에송부한다38).2012년예산편성을위한지침은2011년7월13일자로송부

되었다.각부처의세부적인예산초안은 국가종합회계실(RGS)과각부처가협상하여작성

하며,예산초안에 대한 책임은 국가종합회계실(RGS)에 있다.국가종합회계실(RGS)은 재원

에 대한 적절한 총량통제에 초점을 두고 부처의 예산요구를 검토한다.Stolfi등(2010)은 각

부처에서준비하는예산초안은정부의정책우선순위에대한평가보다부처와국가종합회계

실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증액되기 쉽다고 평가하고 있다.또한 국가종합회계실

(RGS)의 예산조정이 정책 우선순위 예산을 채택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불투명

한 방식의 총량감축(across-the-board-cuts)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한다.

2012년 예산요구내역 작성은 2011년 7월에 시작되었으며,실무적인 협상은 각 부처의 사

무국(Ufficiodelpersonale),비용센터(Centrodicosto),책임센터(CentrodiResponsabilità)

와국가종합회계실(RGS)의각부처파견부서인중앙예산회계처(UfficiCentralidiBilancio)

38)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제도 개혁에 따라 중기재정계획(DEF)은 2011년부터 새로운 일정으로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일정은 2011년 현재 진행 중인 2012 회계연도 예산 지침 등을 참고하

여 작성하였다.



- 91 -

날짜(2011년) 수행활동

7월 13일 • 2012～2014예산편성 지침 하달

7월 25일
• 2012～2014예산에 대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 작성

개시

9월 2일 ～ 9일
• 부처 내 비용센터(Centridicosto)에서 2012년 예산에

대한 최종 확인 및 모든 예산내역 입력

9월 12일 ～ 23일

• 책임센터(Centridiresponsabilità)에서 2012년 예산에

대한 보충자료 정보 확인 후 입력

• 책임센터에서 2012～2014년에 대한 재정전망과 경제

전망 간의 조정을 위한 정보를 입력

9월 26일 ～ 30일

• 중앙예산회계처(GilUfficicentralidibilancio)는 각

센터에서 입력한 정보 확인 후,2012～2014년

예산법안에 첨부될 수 있도록 국가종합회계실(RGS)

예산부서로 전송

10월 1일 ～ 15일

• 국가종합회계실(RGS)에서 예산법안(DLB)과

안정법안(DLS)초안 작성

• 정부 승인 후 의회 제출

(참고)

2012～2014예산법

승인 후 (2011년

12월)

• 행정당국은 의회의 개입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예산회계 분석정보를 근무일 기준 15일 내에

채택해야 함

• 중앙예산회계처는 3일 이내에 2012～2014최종

예산문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회계실 예산부서로

송부

출처:경제재정부(MEF),circolareno.23,(2011.7)

<표 25>2012～2014년 예산초안 작성 일정

에서 담당하고 있다.각 부처의 예산요구자료 작성과정은 예산회계관리시스템(Sistemadi

ContabilitàGestionale:SICOGE)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진행되며,예산요구 작성의 세부 일

정은 아래 <표 25>와 같다.

예산법안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미션과 프로그램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의회는

프로그램까지 표결하고,프로그램의 세항(capitoli,chapter)은 표결하지 않는다.다만 각 부

처의세항내역에대해서는부처별로보충문서(AllegatotecnicopercapitoliDLB)를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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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회에 제출한다.보충문서에는 세항(capitoli)에 대한예산내역뿐만 아니라,세항별성과

목표와성과지표등이함께포함되어있다.재정수입의경우의회표결단위까지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수입의 표결단위는 수입항목(Titolo)의 하위분류39)로 표현된다.안정법

안(DLS)의초안은경제재정부(MEF)에서준비하여정치적인협상과정을통해진행한다.경

제재정부(MEF)가안정법안(DLS)초안을내각(CouncilofMinisters)에제출하면,내각은중

기재정계획(DEF)에서설정한재정목표내에서협상을진행하고정부최종안을의회에제출

한다.

경제재정부(MEF)가예산과관련된법률을의회에제출하기전에는반드시내각의승인을

거쳐야한다.내각회의과정에서는경제재정부(MEF)장관이다른부처장관들을상대로각

부처의자원요구에대해논의를진행한다.예산과관련된내각회의에서는예산법안(DLB)보

다 안정법안(DLS)에 대한 내각회의가 보다 논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이는

안정법안에서 정부 재정정책목표 설정 등에 대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예산이확정된이후의예산조정은회계연도가개시된후매년4～6월에이루어진다.본장

2절 마(기타관련법)에서이미소개하였듯이,예산조정법안은직전회계연도의예산미사용

분을 고려해야 한다.또한 예산조정은 2009년 재정법에서 규정40)한 미션과 프로그램의 이·

전용 허용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다.회계연도 중에 재편성되는 이탈리아의 예산조정법

(leggediassestamentodelbilancio)은일종의추경예산으로볼수있다.매년4월말에서5

월초에경제재정부(MEF)에서예산조정지침을각부처와관계기관에하달한다.예산조정법

안에 필요한 정보는 예산안 편성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합되고,중앙예산회계처는 관련

정보를6월17일까지국가종합회계실(RGS)의예산국(Ispettoratogeneraledibilancio:IGB)

으로송부해야한다.예산조정법안은경제재정부(MEF)가6월30일까지법안으로의회에제

출하며,의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긴급한예산재편성에대한필요가있을때는특별추경편성이진행되기도한다.최근불안

정한재정상황을타개하기위한 조치로정부에서2011년긴급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제

39) 예를 들어, 수입 표결단위 1.1.1은 항목 Ⅰ. 조세수입-1. 고정수입(recurring revenues)-1. 소득세

에 해당된다. 2011년 예산법안의 경우 수입 표결단위 수는 29개이다.

40) 2009년 재정법(n.196)의 33조 등에서 규정.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절 라. 예산집행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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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긴급예산은 2011년7월6일내각의 승인을 거쳐행정입법(Decreto-legge)으로의

회에 제출되었고,긴급예산 수정안도 동년 8월 13일 내각에서 승인되어 행정입법으로 의회

에 제출되었다.행정입법은 내각의 승인 후 5일이내에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의회는 행

정입법에대한가부또는법(legge)전환여부를결정해야한다.2011년긴급예산의경우의

회는 행정입법을 모두 법(legge)으로 전환하여 승인하였고,두 법안 모두 상원에서 먼저 승

인한 후 하원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다.심의 및 승인

상·하원은입법권,정부예산심의및승인권,정부감독권(정부신임및불신임권,대정부

질의권),대통령선출권에대해동일한권한을가지며독자적으로결정권을행사한다.이중

에서정부예산심의및승인권에대해하원과상원의과정을중기재정계획(DEF),예산법안

(DLB),안정법안(DLS),예산조정법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의 중기재정계획(DEF)이 의회에 제출되면,상원과 하원의 심의가 개시되고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진행하기도 한다.단 중기재정계획은 법률로 승인되

는것은아니다.하원의예산위원회(CommissioneBilancioTesoroeProgrammazione)는타

상임위원회등의자문을종합·검토하여하원에보고서를제출한다.예산위원회는중기재정

계획(DEF)이예산위원회에송부된날을기준으로30일이내에보고서를의회에상정하는데,

이 때 소수(minority)보고서도 제출될 수 있다.하원에서 중기재정계획(DEF)의 승인은 심

의후각의원들이제출하는결의안(resolution)을토대로진행되며 심의는3일을초과할수

없다.심의가 완료되면,정부가 수용한 결의안에대해 투표를 진행한다.중기재정계획(DEF)

에대한하원예산위원회의검토과정에서는필요할경우상원상임위원회와함께검토를진

행할 수 있다.또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하원의장(PresidentoftheChamber)의 동의

하에 청문회(hearing)를 개최하기도 한다.

상원의예산위원회(CommissioneBilancio)역시타위원회의자문을토대로20일내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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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보고서를 제출·발표해야 한다.다만 상원 의장(Presidente)은 예산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20일보다짧게정할수있다.상원본회의의 중기재정계획(DEF)심의는정부대

표자(representativeoftheGovernment)가 참석하는 의회대표회의(ParliamentaryGroup

Leaders)41)를구성하여진행한다.의회대표회의의심의기간은최대30일이며결의안초안에

대한표결도함께이루어진다.만약결의안에대해다수의초안이제출될경우하원과마찬

가지로 정부가 수용한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다.2011년 중기재정계획(DEF)의 경우

내각이 4월 13일 승인하고 의회가 4월 28일에 최종 승인하였다.

정부가예측하지못한상황변화로인해이미승인된중기재정계획(DEF)을수정하고자할

경우에는정부가수정안을제출할수있다42).단의회에서안정법(LS)과예산법(LB)이승인

되기전이어야한다.중기재정계획(DEF)수정안의심의는하원에서5일이내에이루어져야

하고,하원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가로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예산법안과 안정법안은 매년 10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되고,보통 예산법안과 안정법안

에대한심의는법안별로진행되지않고함께이루어진다.또한예산심의에대해하원과상

원이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예산심의절차에서상원과하원의 우선순위는정해져

있지 않다.상하원은 매년 번갈아 우선 심의를 시행하며,2011회계연도 예산심의는 하원에

서 먼저 시행하여 승인한 후 상원으로 법안을 이송하여 상원에서 최종 승인하였다43).

법안을 수정 승인할 경우에는 최종 승인이 되지 않고 하원은 상원으로 상원은 하원으로

법안을이송하여야한다.상원혹은하원에서이송된법안에대해수정없이승인되어야최

종 승인이 이루어진다.정부가예산법안과안정법안을 상원에 먼저 제출할 경우,상원예산

41) 상원규칙 55조 CALENDAR OF BUSINESS 1항 In order to establish the manner in which 

the approved programme of business is to be implemented, the President shall draft a 

calendar of business and submit it for approval to the Conference of Parliamentary Group 

Leaders, attend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42) 하원 및 상원의 의회규칙은 최근 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2009년 재정법과 2011년 재정법의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재정법 개정 이전까지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법

률적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나, 2011년 재정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주요 재정법 개정내용

은 제Ⅳ장 2절(재정법제 및 재정규율)을 참고할 수 있다.

43) 2009.12월 승인된 2010 회계연도 예산법과 안정법은 상원에서 먼저 심의 · 승인되었고, 2008.12월 

승인된 2009 회계연도 예산법 및 안정법은 하원에서 먼저 심의·승인하였다. 즉 홀수연도의 예산심

의는 상원이 먼저, 짝수연도의 예산심의는 하원이 먼저 심의·승인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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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타위원회의검토과정은10～25일로제한되며,이후15일이내에상원의표결이진

행되어야 한다.상원에서 하원으로 법안을 이송할 경우 하원은 35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또한 하원에서 먼저 심의를 진행할 경우 예산심의기간(budgetsession)을 하원 45일,상원

35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실제로 하원에서 먼저 심의를 진행한 2011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심의는 하원과 상원 모두 규정된 일정보다 짧게 진행되었다44).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 예산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예산위

원회는안정법안과예산법안에대한보고서를본회의에제출해야하고,두법안외에도중기

재정계획(DEF),종합결산보고,국가로부터 융자받은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원 보고서,정부

와회계감사원에서제출한문서에대해서보고서를작성하여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예산

위원회에법안이송부되면예산위원회는각상임위원회와관련위원회의자문을취합하여검

토하고,검토결과에대한보고서를작성한다.예산위원회의보고내용을바탕으로본회의에서

심의후표결하는데,표결방식은통상거수(votanormalmentoperalzatadimano)로이루어진다.

예산심의 과정은 주로 전반적인 재정총량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중기재정계획

(DEF)에서 정의한재정목표를반드시고려해야한다.따라서예산법안에대한수정은재정

수지의 변화가 없도록 다른 지출 항목의 삭감이나 추가적 세입인상에 대한 제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이탈리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예산수정이 빈번하게 요청되고 있

으며,각 부처는 정부의 예산편성 협상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산요구내역에 대해서

도의원들에게수정안을제공하고있다(Stolfi외,2010).법안에대한표결은의원들이제출

한 개별 수정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데,2011년 예산법안과 안정법안에서 수정안에 대한

승인비율은매우미미한수준이다.하원에서는2011년예산법안에대한총67건의의원수

정안중1건,안정법안에대한수정안은94건중3건이승인되었고,상원에서는의원수정안

이 모두 거부되었다.

예산조정법안과 결산승인법 등의 예산관련 법안의의회 심의는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진

행된다.추경예산안인예산조정법안의경우도6월30일까지양원에제출되면,상하원에서모

두승인되어야법률로확정된다.다만예산조정법안의경우의회에서수개월동안미확정상

44) 하원 약 25일, 상원 약 20일 가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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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계류될수도있다.2011년예산조정법안의 경우2011년10월현재 상원의승인을거쳐

하원의 본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며,2010년에는 하원의 승인 후에 상원에서 9월 15일 최종

승인되었다.

예산관련 법안은 일반적인 입법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이탈리아의 일반 입법절차는

아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의회 입법 절차

출처:이탈리아 하원 홈페이지(http://www.camera.it/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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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집행

의회에서예산법및안정법이회계연도개시전에승인되면국가종합회계실(RGS)은매년

1～2월경에 예산 가이드라인과 예산요약을 발표하고 예산집행 절차를 수행한다.만약 의회

에서 예산심의 및 승인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 제81조 2항에

따라임의집행이가능하다.그러나헌법은임의집행기간이4개월을초과할수없도록규정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예산안 작성에 필요한 예산회계정보 취합을 비롯하여 예산액 지급,지출내역

감시등예산의모든과정에서우리나라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유사한정보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있다.지출예산항목(titolidispesa)의 전산화는1994년대통령령(n.367)에서규정

하여 1999년부터 도입되었다.2011년 현재 예산회계관리시스템(SICOGE),공공부문 영업활

동중앙관리데이터베이스(SIOPE),통합구매순환시스템(SCAI)등5개의정보프로그램을운

영중이며,이중에서예산회계관리시스템(SICOGE)을통해서지출예산액을지급한다.예산

회계관리시스템(SICOGE)은 모든 중앙정부 부처와 공공기관,회계감사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산법에서 지출할당(appropriation)이 확정되면 각 지출항목에 대한 확인(settlement)과

청구(ordering)절차를거쳐지급(payment)된다.확인단계에서는지출항목별로정확한현금

예산금액 확인과 청구자(creditor)정보를 식별하는데,각 항목별 관계 부서(administrative

office)는지출 청구권한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문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지출청구행

위는 전산청구(computerizedorders),신용청구(creditorder),고정지출 목록(listoffixed

expenditure),특별 양식(specialformats)의4가지 방식45)으로 이루어질 수있다.각지출항

목에 대한 확인과 청구 작업이 완료되면,이탈리아 중앙은행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진다.

지출예산은 프로그램 단위까지 의회에서 승인이 이루어지지만,각 부처는 정기 추경예산

45) 전산청구는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의 지출청구에 사용된다. 신용청구의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중앙 및 프로빈차 국고자금을 통해 중앙 및 지방 행정부처가 청구하는 방식이다. 고

정지출 목록은 단일 지출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나 법적으로 유효한 임금, 연금, 부담금(charges) 등

에 사용되며, 특별양식은 법적 비용, 복권상금, 공공채무 및 대외 지출과 관련된 부담금 지급 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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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조정법)을통해당해연도에필요한미션과프로그램예산액변경을요청할수있다.또

한예산집행기간중에불가피하게변경이필요한경우추가입법조치없이도일정범위내

에서이·전용이가능하다.이러한예산유연성(flessibilitàdelbilancio)에대해서는1997년법

령(decretolegislativo,n.279),2009년재정법(n.196)등에서규정하고있다.특히2009년재

정법에서는의회의의결단위인프로그램간의이·전용까지허용하고,‘rimodulabili’라고명명

되는예산재할당의권한을정부에부여하고있다.최근재정개혁에따라2011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이·전용과 조건은 아래 <표 26>과 같다.

이·전용 범위 관련 법률 시행조건

동일 미션 내 프로그램 간
2009재정법 제23조 3항,

제33조 3항
재정수지 비교

서로 다른 미션의

프로그램 간

2010시행령(Decreto,n.

78)제2조

재정수지 비교

2011～2013적용

프로그램 내

세항(capitoli)간
2009재정법 제33조 4항 재정수지 비교

프로그램 세항의

보충적(compensatory)

변화

- -

세세항(capitoloni)신설 - -

프로그램 세항 내

관리계획 신설
-

국가종합회계실

예산국(IGB)

지침(decreto

interdirettoriale)

출처:경제재정부(MEF)circolaren.17(2011.5.10)

<표 26>예산유연성(flessibilitàdelbilancio)범위 및 조건

공공회계의효과적인통제(control)와모니터링을위해,공공기관과행정부처는결산예측,

수정예측,최종잔고 등모든자료를정보프로그램46)에 입력해야한다.헌법기관을 제외한

공공행정기관은세입과지출에 관련된 데이터를 매일매일 공공부문 영업활동중앙관리데

46) 정보프로그램은 공공재정조정위원회(Conferenza Permanente per il Coordinamento della Finanza 

Pubblica)와 공공행정국가중앙정보기관(Centro Nazionale per l'Informatica n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 CNAPA)에서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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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SIOPE)에전송해야하고,사회보장기금(Socialsecurityfunds)을관리하는국가

기관도세입과지출데이터를매달공공부문영업활동중앙관리데이터베이스(SIOPE)에전

송해야한다.일부 민영화된 기관,상공･산업･농업회의소,항만청,국립공원 당국은 수입

과 지출을 분기별로 1월 20일,4월 20일,7월 20일,10월 20일까지 보내야 한다.

국가종합회계실(RGS)에서도 정보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데 공공행정부

서와공공기관의활동에대한모니터링,공공부문의가용재정자원과재정 목표들간의일

관성평가,경제에대한예산법의실제영향모니터링,Trento와Bolzano자치지역을제외한

공공단체 및 공공행정부서 행정 및 재무 관행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운영에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각공공기관(하위정부들은제외)의감사

위원회에 경제재정부(MEF)인원이 한 명씩 파견되어 있다.또한 경제재정부(MEF)와 국가

종합회계실(RGS)은세입을끊임없이관찰하고 이와관련된월별보고서를 발행한다.매해5

월 31일과 11월 30일에 경제재정부는 상원과 하원에중앙정부와중앙 공공행정단체의재정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데,5월과 11월 보고서에는분기별에 기초를 두고,9월 보고

서에는 연간에 기초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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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산 및 감사

가.결산제도

연간예산집행결과는종합결산보고서(RendicontoGeneraledelloStato,theStateGeneral

SourceandApplicationsofFunds)로의회에제출된다.종합결산보고서에포함되어야하는

내용 등은 1997년 법령(Decretolegislativo)n.279의 TitoloIV(13～15조)에서 규정하고 있

다47).동 규정에 따라 경제재정부(MEF)는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내역을 작성해야 하고,재

정법에서정한기일(매년6월30일)까지의회에제출해야한다.종합결산보고서에는직전회

계연도의총세입과총지출,재정수지,예산미사용분,자산내역,부처별성과에대한보고등

이 포함된다.

종합결산보고서초안인종합결산안(RendicontoGeneraledellaAmministrazionedelloStato)

의 작성은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가종합회계실(RGS)의 예산국(IGB)에서 담당하고 있다.

매년3월경예산국(IGB)은종합결산보고서작성을위한 지침을 중앙정부부처와자치도시

회계사무소(AmministrazioneAutonomadeiMonopolidiStato),지역회계사무소(Ragionerie

TerritorialidelloStato),재무실,회계감사원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하고,각 부처는 결산자료

와 내부감사 결과를 취합하여 국가종합회계실로 이송한다.예산편성 단계와 마찬가지로 비

용센터,책임센터,중앙예산회계처가 결산자료 작성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결산안이 경제재정부(MEF)에서 승인되면 회계감사원(CortedeiConti)으로 각 부처

의 재정설명자료(financialstatement)를 보내고,회계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Ministries'balancesheets)를 작성하여 경제재정부(MEF)에 송부한다.경제재정부(MEF)

는회계감사원의감사결과를포함한종합결산보고서를6월30일까지의회에제출해야한다.

또한종합결산보고서와함께당해회계연도에대한추경예산안이제출된다48).추경예산안에

47) 1997년 결산승인에 대한 법령(n.279) 규정은 Ⅳ.2.마(기타관련법) 참고

48) 본고 72페이지, ‘예산조정에 대한 법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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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직전회계연도의결산서자료취합과정에서확인된예산미사용분에대한내용이포함되

어있다.종합결산보고서는 예산계획문서에포함되지않으나,예산미사용분에대한확인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와 이후 예산계획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종합결산보고서는 법안의 형태로 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다.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종

합결산법안(Disegnodilegge-RendicontoGeneraledelloStato)을 심의하는데,예산법안

및안정법안과 마찬가지로양원의예산상임위원회가주도적으로검토하고관련 상임위원회

의 자문과정을 거친다.예산상임위원회의 검토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면 양원은 각

각승인여부를결정한다.결산법안에대해서도예산안심의순서와동일하게양원의순서가

진행되고대략 7월에서10월사이에승인이이루어진다.최근의회에서심의가진행된2010

년에대한결산법안은상원에서승인이이루어졌으나,하원에서는2011년10월11일거부되

었다.의회에서예·결산관련법안을거부하는것은매우예외적인상황으로하원에서정부

를 불신임하는 의미로 해석된다.예산의 경우 정부가 4개월간 임의집행을 할 수 있으나,결

산의거부49)는대안적해결방법이존재하지않고최악의경우내각해산요구로이어질수도

있다.

나.감사

감사기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이익에 대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시행된다.

헌법 100조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감사권한을 회계감사원(CortideiConti)에 부여하고,회계

감사원과구성원의독립성을보장한다.회계감사원의감사권한에대해서는정부활동에대한

사전적 적법성 감사와 국가예산에 대한 사후적 감사를 규정하고 있다.예산 등에 있어서의

행정적 활동들이 현행법에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사전적 적법성 감사는 회계감사원의 가장

전통적인기능이며,사후적감사는행정활동의효율성과경제적특성이법에명시된목적과

부합하는지를평가한다.또한헌법제100조는공공기관의재정운영에대한회계감사원의감

49) 하원은 결산법안의 제1조(의회가 결산을 승인한다는 내용)에 대해 거부하였는데, 제1조에 대한 거

부는 다른 조항에 대한 투표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하원 홈페이지 

http://www.camera.it/453?bollet=_dati/leg16/lavori/bollet/201110/1012/html/1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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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한과감사결과의의회보고를명시하고있다.회계감사원은정부활동에대한사전적적

법성감사외에도레죠네(regione)예산관리에대한사후적감사,재정지원을받는기관들

의 회계 관리에 대한 감사 등을 수행한다.

헌법100조이외에도헌법97조(principleofgoodperformanceofpublicoffices),81조(예

산 균형의 고려),119조(공공재정의 조정),1994년 회계감사원에 대한 법률(n.20)과 2000년

회계감사원장 임명에 대한 법률(n.21)등에서 감사권한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1994년 법률

(n.20)은사전적적법성감사를좁은범위의정부활동으로제한하면서,회계감사원에지방과

자치단체를포함한모든정부기관과에이전트에대한사후적감사기능을부여했으며,커뮤

니티 구조개혁자금(Communitystructuralfunds)의 운영에 대한 후속 감사 기능 또한 귀속

시켰다.이새로운종류의감사들은유효성,효율성,경제성측면에서공공활동의적절한관

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9년에는재정법개혁과함께공공기관평가제도에대한개혁도추진되었다.관련법령

(Decretolegislativon.150/2009)은 2009년 10월 의회에서 승인되어 2010년부터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다.각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내부감사실(O.I.V)은 2009년까지

성과평가를 주로 담당하였으나,동 법률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내부감사서비스(Servizidi

ControlloInterno:SECINE)의 기능을 통합수행하고 있다.

내부감사실(O.I.V)은 2009년 법률(n.150)에서 도입한 공공행정평가위원회(Commissione

IndipendenteperlaValutazione,laTrasparenzael'IntegraitàdelleAmministrazioni

Pubbliche:CiVIT)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공공행정평가위원회(CiVIT)는 공공행정에

대해 투명성,청렴성 등을 평가하는독립기구로 2010회계연도부터 업무를추진 중이다.다

만 공기업의 경우는 2009년 법령에 의한 평가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50).

내부감사실(O.I.V)은중앙정부부처와각공공기관에설치되어있으나독립적인내부감사

를 수행한다.특히 결산과정에서도 중앙예산회계처(UfficiCentralidiBilancio)가 결산정보

를검토하기전에내부감사실(O.I.V)에서해당부처의책임센터(CentrodiResponsabilità)가

입력한 자료에 대해 내부감사 및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50)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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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요 문서

가.중기재정계획(DocumentodiEconomiaeFinanza:DEF)

중기재정계획(DEF)은 현재이탈리아에서 중요한 경제 재정계획문서로 쓰이고 있으며,4

월 30일까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Commission)와 EU 자문위원회(EuropeanUnion

council)에 제출되어야 하는 국가개혁프로그램과 안정화프로그램을 포함한다.중기재정계획

(DEF)은세가지문서로구분되어있다.첫번째는안정화프로그램(ProgrammadiStabilità

dell'Italia)이고,두 번째는 공공재정 추이 및 분석(AnalisietendenzedellaFinanza

pubblica),세번째는국가개혁프로그램(ProgrammaNazionalediRiforma)이다.이중두번

째문서인공공재정추이및분석(AnalisietendenzedellaFinanzapubblica)이주된내용을

담당하고있고안정화프로그램(ProgrammadiStabilitàdell'Italia:PSC)과국가개혁프로그

램(ProgrammaNazionalediRiforma:PNR)이첨부되어하나의중기재정계획(DEF)으로구

성된다.

먼저공공재정추이및분석에대해살펴보면첫번째부분은과거경제·재정계획보고서

(DocumentodiProgrammazioneEconomico-Finanziaria:DPEF)와 공공재정결정보고서

(DecisionediFinanzaPubblica:DFP)에 포함되었던 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고(<표 27>),

두번째부분은경제및재정전망에대한방법론적해설과테마별전망등을기술하는첨부

문서이다(<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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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I.거시경제 상황 요약

(Sintasidelquadromacroeconomico)

도표를 이용하여 각 연도에 대한 거시경제

수치를 요약하여 보여줌

II.공공재정(incomeaccount)

(Contoeconomicodelle amministrazioni

pubbliche)

전년도에 대한 결과,경향 전망 및 불변 정책

기술

III.지출에 대한 주요 부문 분석

(Analisideiprincipalisettoridispesa)

현물 사회급여 및 공공대출 결과와 전망 및

건강지출에 대한 결과 및 전망

IV.공공부문 현금계정(Cashaccount)

(ContodiCassadelsettorepubblico)

2010년 결과,공공부문,중앙 행정,지역 행정,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 및 2011～2014년 예상

V.채무(Debito)
국가부채의 분기별 상환 금액 및 GDP대비

부채 추이,국가별 부채 현황 비교 등 기술

<표 27>공공재정 추이 및 분석(AnalisietendenzedellaFinanzapubblica)

출처: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MEF),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

SezioneII:AnalisietendenzedellaFinanzapubblica,2011.4.13.

목차 개요

I.거시경제 예측

(Leprevisionimacroeconomichedi

riferimento)

2011년의 국제 및 국내 거시경제 예측

II.공공운영 회계의 예측과 형성 기준

(Icriteriformulazionedelleprevisioni

tendenzialidelcontodelle

amministrazionipubbliche)

수입과 지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세입과

지출,기여수입,이탈리아-EU재정 흐름,중간

소비 등 기술

III.순부채(순차입)구조,OUTPUTGAP

및 부채의 변화 (Indebitamentonetto

strutturale,OUTPUTGAPed

evoluzionedeldebito)

공공부채의 stock변화,예산의 잔고 구조

기술

IV.테마별 분석(Analisitematiche)

1.국가예산소비전망,

2.cashaccount,지역기관(혹은 지역단체)

회계,다른 공공행정단체의 처리(혹은

과정)에 대한 예측기준 내용 기술:대학 및

연구기관,프로빈차 및 꼬무네,레죠네 및

트렌토와 볼차노의 자치프로빈차

3.건강지출

<표 28>첨부문서:예측 경향의 수립 기준에 관한 방법론 해설

(Notametodologicasuicriteridiformulazionedelleprevisionitendenziali)

출처: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MEF),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

allogataallaSezioneII:AnalisietendenzedellaFinanzapubblica,20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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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정계획(DEF)의 두 번째 문서인 공공재정 추이 및 분석에서는 특히 유럽 차원

(Eupeanlevel)에서 정한 일반정부 지출에 대한 일반준칙(Generalrulesontheevolutionof

generalgovernmentexpenditure)을비롯하여,전년도결산에대한상세한정보와주요지출

영역(건강,사회보호,공공정부 부채등)에대한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제2장 공공재정에서

재정수입과 지출 전망이 제시되는데 미션과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공행

정,중앙행정 및 지역행정,사회보장기관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을 보여준다.각 부문의

전체적인수입과 지출에대한 결과,변화,측정편차 등에대해서는 직전년도를 포함한향후

3년간의지출과수입전망이도표로요약되어나타낸다.또한정책변동이없는상태에대한

전망(Forecastsbasedonunchangedpolicies)을수행하며,이전망에는향후3년이상의일

반정부주요재정지표에대한전망이포함된다.이외에도2011년 중기재정계획(DEF)에서

는 EU집행위원회(EuropeanCommission)가 채택한방법에 따른2014회계연도에 대한 전

망도포함하고있다.제3장지출에대한주요분석에서는현물사회급여및공공대출에대한

결과및 전망을 나타내는데 현물 사회급여에 대해서는전년 대비변화율과 GDP대비를통

한도표로써나타내고향후3년간의예상치를보여준다.그외이탈리아연금시스템의중장

기 경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건강지출에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과 GDP

비중을 도표를 통해 보여주고 이것을 토대로 한 다음 해의 예상과 향후 3년의 전망을기술

한다.제4장 공공부문에대한 현금계정(ContodiCassadelsettorepubblico,Cashaccount)

은공공부문,중앙행정,지역행정,사회보장기관의직전연도결과를수입과지출면에서대략

적인설명과도표로나타내어보여주고향후3년간의측정치와비교한내용을나타낸다.마

지막으로제5장채무(Debito)에서는단기및중장기채권현황과채권종류별2010년상환금

액을보여주고해외및국내의부채상황(증가및감소현황)에대한설명을도표와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중기재정계획(DEF)은 4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시로 수정이 가능하며 9월 20일까지

최종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된다.주로 중기재정계획(DEF)의 변경사항이 기술되어 있으며,

2011년수정안의개요는아래<표29>와같다.또한중기재정계획(DEF)수정안에서는공공

재정 총량과 수입 및 지출 계획이 <표 30>,<표 31>과 같이 요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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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I.요약(Sintesi) 공공재정 지표 관련 내용 기술

II.경제:거시경제 도표

(Economia:Quadrmacroeconomico)
국내외의 거시경제 상황 기술 및 전망

III.유럽연합의회로부터의 경제정책 권고

(Raccomandazionedipolitica

economiarivoltedalConsiglio

UEall'Italia)

Ecofin이 이탈리아에 권고한 안정법 및

개혁 프로그램 방향 및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재정 운영 관한 내용 개괄

IV.공공재정(Finanzapubblica)

전략의 요약 요소,공공재정 도표,예산

프로그램,내부 안정성 협정과 집중

조약 내용

<표 29>2011중기재정계획(DEF)업데이트

(NotadiAggiornamentodel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

출처: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MEF),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

NotadiAggiornamentodel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2011.9.22.

<표 30>공공재정 지표(GDP대비)

출처: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MEF),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

NotadiAggiornamentodel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20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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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국가예산계획 2012-2014

출처: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MEF),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

NotadiAggiornamentodel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2011.9.22.

2011년부터 중기재정계획(DEF)에 포함되는 안정화프로그램(PSC)과 국가개혁프로그램

(PNR)의목차는<표32>,<표33>에구성되어있다.안정화프로그램(PSC)은유럽연합규칙

(EuropeanUnionregulations)특히,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andGrowthPact)시행을

위한새로운행위준칙(CodeofConduct)에서요구하는모든구성요소와정보를반드시포함

해야 한다.또한 공공부채 감소의 가속화를 위한 목표를 명시하고,공공재정 장기

(long-term)예측 및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계획도 포함된다.

국가개혁프로그램(NationalReform Programme:PNR)으로 유럽연합규칙(European

Unionregulations)과이프로그램에대한가이드라인에서요구하는데이터및정보를제시

한다.중기재정계획(DEF)에서 국가개혁프로그램(PNR)은 전략문서로서,“Europ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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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에서설정한성장,생산,고용및지속가능성등의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실행

되어야하는방법을정의하고있다.또한공공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국가개혁프로

그램(PNR)은거시경제불균형해소와국가경쟁력향상및생산부문의 경쟁력제고,노동시

장 개선 등에 필요한 개혁활동과 재정목표(objectives)를 기술하고 있다.국가개혁프로그램

(PNR)에서 기술된 개혁의 다양한 방법과 공공회계에 대한 효과 등 주요 측정치는 도표로

요약 제시된다.

목차 개요

I.경제정책 목적과 개관

(Quadrocomplessivoeobiettividi

politicaeconomica)

일반적인 설명 및 도표를 통한

공공재정 지표 알림

II.거시경제 framework(Quadro

macroeconomico)
국내외의 거시경제 상황 기술 및 전망

III.순차입과 공공채무(Indebitamento

nettoedebitopubblico)

일반정부의 순차입,구조적 재정수지,

공공부채 현황,국가개혁프로그램

개혁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

IV.민감도 분석(Analisidisensitività) 경제성장과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

V.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Sostenibilitàdellefinanzepubbliche)

부채의 지속가능성,공공지출에

비추어 본 인구의 고령화 영향 등

관련 요소,거시경제 및 인구 가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부채의 민감도

분석 등

VI.공공재정 퀄리티(Qualitàdelle

finanzepubbliche)

2012～20143년간에 대한 재정전략

내용 기술

VII.공공재정의 국제적 측면(Aspetti

istituzionalidellefinanzepubbliche)

재정 규칙 및 Europesemester에

대한 예산 주기의 조정

<표 32>이탈리아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adiStabilitàdell'Italia)

출처: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MEF),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

SezioneI:ProgrammadiStabilitàdell'Italia,20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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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I.경제정책 목적과 개관(Quadrocomplessivo

eobiettividipoliticaeconomica)

일반적인 설명 및 도표를 통한

공공재정 지표 알림

II.EuroPlus협약과 EuropeanSemester

내에서의 이탈리아 국가개혁프로그램

(IlPNRdell'Italianell'ambitodel

SemestreEuropeoeilpattoEuroPlus)

유로플러스 협약 및

연간성장조사(AnnualGrowth

Survey(AGS))로부터 나온 지침,

Europe2020strategy에서의 국가

목표

III.이탈리아 경제 시스템 및 거시경제

불균형 분석(Ilsistemaeconomico

italianoel'analisideglisquilibri

macroeconomici)

거시경제 framework,

거시경재불균형 분석

IV.국가개혁프로그램 개혁의 거시경제

영향 평가(Unavalutazionedell'

impattomacroeconomico

delleriformedelPNR)

국가경제개혁프로그램으로 인한

여러 분야의 재정 영향 평가

V.이탈리아의 개혁(Leriformedell'Italia)

고용관련 확약,고용과 빈부격차에

대한 EU기금의 사용,교육 및

인적자원,교육 인프라 향상

프로그램,기후변화와 친환경 효율

경제,지역 불균형 및 이에 대한

발전 정책 등

<표 33>국가개혁프로그램(ProgrammaNazionalediRiforma)

출처:Ministerodell'EconomiaedelleFinanze(MEF),DocumentodiEconomiaeFinanza2011,

SezioneIII:ProgrammaNazionalediRiforma,2011.4.13.

나.예산법안(DisegnodiLeggediBilancio/BilanciodiprevisionedelloStato)

예산법안은 각 부처의 구체적인 지출과 수입을 추정하며,“표결 단위”로 분류되어 있다.

예산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각 표결단위별로 의결한다.표결단위로는 직전 재정연

도와관련된Finalcredit또는부채,예산계획의향후2,3년에대한지출과수입의추정,관

련된재정연도에징수되어질수입과지출에대한측정(estimateforrevenuestobecollected

andforexpensesfortheconcernedfinancialyear.),예산의첫재정연도에서징수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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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총수입에 대한 측정 등으로 나타난다.

지출의 각 “표결 단위”는 “미션(Missione)”으로 분류된다.각 “미션”은 사용 가능한 재정

으로 달성할 수 있는 주요 기능과 주요 전략적 목표를 나타낸다.각 미션은 “프로그램

(Programma)”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목표이다.“프로그램”

의 목차(list)는 엄격하게 정부의 기능 분류(ClassificationoftheFunctionsofGovernment:

COFOG)를 따른다.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지출은 경직성 지출(spesenonrimodulabili,bindingexpenses)

과비경직성지출(speserimodulabili,unbindingexpenses)로나뉘는데,경직성지출은통제

(control)되거나변경될수없는지출이며,개인지출,은행이자,국제조약에의한비용또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Comunity)가 요구하는 비용 등이다.

비경직성지출은두가지로구분된다.첫째,특정법에의해정의된비용으로이는가능금

액(availableamount)과시간적측면에서명시적으로제한한것이다.둘째,프로그램의요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출로 이것은 법에 의해 미리 결정된 것이아니고 프로그램의

필요에 맞게 계산된 지출이다.

예산법안은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부분은 예산연설에서 사용되는 예산계획

의 전체적인 요약을 제시한다.두 번째는 경제분석 및 기능에 따른 예산(Economicand

practicalanalysisofthebudget)으로수입예측과지출에대한중앙정부지출의일반개요이

다.세 번째 부분은 경제예산분석 및 첨부노트(Noteintegrativeebudgeteconomico

analitico)로예산과관련하여현행법률에의해제출된회계에대한설명을포함한다.네번

째 부분은 환경예산으로환경보호 분야에서 책정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출에대해분석된

내용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 부분의 예산법안은 예산안 법률 조항과 예산내역표로 구성되어 있다.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발생주의 기준의 지출과 수입의 측정액

B)현금주의 기준의 지출과 수입의 측정액

C)수입예산의 표결단위,각 부처의 프로그램 예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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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예산(BilanciodiCompetenza:CP)에서,수입과지출의총액은이전및이후의재

정연도에서 간주되는 국가에서 징수해야 하고 지출해야 할 내용을 보고한다.현금주의예산

(BilanciodiCassa:CS)에서는,수입과지출은해당연도에간주되는실제로지출되고징수

되어야할액수에대한내용을보고한다.예산안의구조를살펴보면다음<표34>와같다.

목차 개요

1.의회에서의 예산연설
·현행법에 의한 예산연도(firstyear)수입,지출 전망

·3개연도 예산

2.(section1)예산안 분석

·Economicandpracticalanalysis,요약표

·발생주의 기준 예산연도 재정수지,세입,세출

·현금주의 기준 예산연도 재정수지,세입,세출

·3개연도 예산 프로그램

3.(section2)보충설명자료
·경제예산분석 및 첨부노트 (Notaintegrativee

budgeteconomicoanalitico)

4.환경관련 예산 ·환경해양부,경제재정부 관련 미션 및 프로그램

5.법안

·법조항:부처별 예산내역에 대한 조항

·A.3개연도 발생주의 예산 요약

·B.3개연도 현금주의 예산 요약

·C.3개연도 예산 프로그램(수입예산,부처별

지출예산 상세내역)

<표 34>예산안 구조

두 번째 부분인 경제분석 및 기능에 따른 예산(Economicandpracticalanalysisofthe

budget)의 예산법안에서 요약된 정보는 다음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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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경제분석 및 기능에 따른 예산(Economicandpracticalanalysisofthe

budget)요약도표(Summarytable)

출처:Cameradeideputati,Disegnodilegge,BilanciodiprevisionedelloStatoperl'annofinanziario

2011eperiltrienno2011-2013,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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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결단위(Unitàdivoto)

1.세입 (Tributarie)

1.1정기수입

(Entrate

ricorrenti)

1.1.1소득세(Impostasuireditti)

1.1.2사회소득세(Impostasulredittodellesocietà)

1.1.3대체비용(Sostituitive)

1.1.4이외의 직접세(Altreimpostedirette)

1.1.5부가가치세(Impostasulvaloreaggiunto)

1.1.6등록세,인지세,대체비용(Registro,bollo,e

sostituitiva)

1.1.7물품세 및 미네랄오일에 대한 지역세(Accisae

impostaerarialesuglioliminerale)

1.1.8물품세 및 다른 생산품에 대한 세금(Accisae

impostaerarialesualtriprodotti)

1.1.9독립지역 물품세(Impostesuigeneridi

Monopoli)

1.1.10복권(Lotto)

<표 36>예산안 수입 표결단위

세번째부분인경제예산분석및첨부노트(Noteintegrativeebudgeteconomicoanalitico)

에서는향후3년인2011～2013년계획에대해2009년재정법(n.196)에서정한새로운프로그

램 절차에서의 경제예산 내용의 추가 및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네 번째 부분

(Environmentalbalancesheet)에서는환경예산(bilancioambientale)에대한개요,환경예산

의 구조,내용 및 이에 할당된 총액을 나타내는데,환경예산과 관련해서는 환경국토해양부

(Ministerodell'ambientaleedellatuteladelterritoriodelmare)와경제재정부(Ministero

dell'EconomicoedelleFinanze)가담당한다.환경예산에대한총수입과지출에대해도표로

나타내고이 두 부처가 환경예산에 대해맡고 있는 미션과 프로그램을도표로 나타내어 보

여준다.

또한,이탈리아의2011년 예산법(Leggedibilancio)의 조항은 총17개의조항으로구성되

어있으며,각부처에대한전망과그에대한관련규정에대해기술하고있다.각부처의미

션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 측정액 및 향후 3년간의 예상 측정액 등은 예산법안에첨부

문서로 되어 있다.

수입예산에 대해서는 총 29개의 표결단위로 의회에서 의결되는데 이에대한 상세한 내용

은 아래의 <표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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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결단위(Unitàdivoto)

1.1.11게임에 대한 세금/여가세(Impostegravanti

suigiochi)

1.1.12복권 및 다른 유희세(Lotterieedaltrigiochi)

1.1.13이외의 간접세(Altreimposteindirette)

1.2

임시수입

(Emtrate

non

ricorrenti)

1.2.1대체비용(Sostituitive)

1.2.2이외의 직접세(Altreimpostedirette)

1.2.3직접 감면세(Condonidirette)

1.2.4이외의 간접세(Altreimposteindirette)

1.2.5간접 감면세(Condoniindirette)

2.세외수입

(Extra-Tributarie)

2.1

정기수입

2.1.1특별 수입(Proventispeciali)

2.1.2주 운영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입(Entrate

derivantidaserviziresidalle

Amministrazionistatali)

2.1.3자본소득세(Redditidacapitale)

2.1.4유럽연합재원(Risorsepropriedell'Unione

Europea)

2.1.5불법단속으로 인한 수입(Entratederivantidal

controlloerepressionedelleirregolaritàe

degliilleciti)

2.1.6국고수입(Entratederivantidamovimentidi

tesoreria)

2.1.7환급,상환 등 다양한 수입(Restituzione,

rimborsi,recuperieconcorsivari)

2.2

임시수입

2.2.1특별 특정 수입(Entratedicarattere

straordinario)

3.자산매각 및

감가상각

(Alienazionee

ammortamento

deibeni

patrimonialie

ricossionedi

crediti)

3.2

임시수입

3.2.1국가자산매각(VenditadeibenidelloStato)

3.2.2자산회계에서 이외의 수입(Altreentratein

contocapitale)

4.신규차입

(Accensione

prestiti)

4.1

정기수입
4.1.1공공채무운영(Gestionedeldebitopubblico)

이와 더불어,각 부처의 예산미사용분(Residui:RS),발생주의예산(CP)및 현금주의예산

(CS)에 대해 미션(Missione)과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

어보여준다.다음은환경국토해양부에관련된미션(Missione)과프로그램(Program)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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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이다.모든부처가다음의<표37>과같은형식으로작성되고2010회계연도예산법에

따른전망,2010회계연도 조정 전망,2010년 대비2011회계연도변화율,2011회계연도전

망결과,2012년전망,2013년전망에 대해 다루고 있다.2010년대비 2011회계연도변화율

은 2011회계연도 전망 결과와 2010회계연도 조정 전망의 차이에 대해 나타낸다.

<표 37>환경국토해양부(미션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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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정법안(DisegnodiLeggediStabilità)

매년안정법(LeggediStabilità)은향후3년간의예산계획에대한재정적틀을제공한다.

이 법은 예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나타내며 당해연도의 재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안정법(LeggediStabilità)에 포

함되는 예산 계획에는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액,“특별기금”의 경상지출 및 자본지출

(TabellaA,B),사회보장비용,공공부문근로계약연장을위해사용가능한총액및예산계

획에 있어서 포함된 모든 지출과 관련된 총액 등이 포함되어 있다51).

2011회계연도 안정법안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 <표 38>과 같다.

목차 개요

I.개요 안정법안 설명 및 주요 제도 변경사항

II.부처별 특별기금 내역 특별기금 내역

III.설명자료(Allegati)및

도표(TabellaA,B,C,D,E)

1.법률규정에 관련된 연간

지출할당액 및 현재년도

3년치의 변경액

2.다년도 예산 지출과 관련된 총액

3.2011안정법안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재정효과

4.2011년 예산전망 요약

설명자료(Allegati)와 관련 도표(Tabella)를

이용한 당해연도 안정법안에 대한 설명

TabellaA:특별기금의 경상지출

TabellaB:특별기금의 자본지출

TabellaC:설명자료 1과 관련된 내용을

도표로 나타냄

TabellaD:지출 절감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도표로 나타냄

TabellaE:설명자료 2와 관련된 내용을

도표로 나타냄

IV.안정법안의 조항
2011안정법안에 포함된 내용은 주로

사회보장 내용을 기술

<표 38>안정법안(DisegnodiLeggediStabilità)의 목차 및 개요

51) 안정법안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개혁이 진행중이므로, 2009년 안정법과 2010년 안정법의 내용

에 차이가 있다. 2011년의 경우 안정법안 법조항에는 사회보장 지출 증가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데, 사회보장 지출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입 인상 없이 기존 지출을 감축하여 충당하고 있

다. 2012년 예산안의 경우 2011년 10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11.10월 현재 상원에서 심

의과정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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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특별기금내역은특별기금을운용하는해당중앙부처별로특별기금의내용을서술

하고TabellaA,B에서관련수치를제공하고있다.TabellaA는2011～2013년에대한특별

기금의 경상지출 내역이고,TabellaB는 2011～2013년에 대한 특별기금의 자본지출 내역이

다.2011년 안정법안의 경우,특별기금 경상지출 내역에는 경제재정부(MEF),노동사회정책

부(Ministerodellavoroedellepolitichesociali),외교부(Ministerodegliaffariesteri),교육

대학연구부(Ministerodell'istruzionedell'universitàedellaricerca),내무부(Ministero

dell'interno),국방부(Ministerodelladifesa)가포함되어있다.특별기금자본지출내역에포

함된 부처는 경제재정부(MEF),노동사회정책부, 내무부,환경국토해양부(Ministero

dell'ambientaleedellatuteladelterritorioedelmare),건설교통부(Ministerodelle

infrastruttreedeitrasporti)이다.

설명자료(Allegati)에는총네가지가포함되어있는데1)법률규정에관련된연간지출할

당액 및 현행 법률과 예산계획(2011～2013)에 의한 증감,2)다년도 예산 지출과 관련된 총

액,3)2011년안정법안과 관련된예산에대한재정효과,4)2011년예산전망요약으로구성

되어 있다52).

설명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명자료 1은 TabellaC에서 도표로서 그 내용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설명자료 2는 TabellaE와 연계하여 미션의 목록과 정책영역별 목록,관련지출별

다년도 계획의 변화분을 나타낸다.설명자료 3과 4에 대해서는 도표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상세한 내역은 다음의 <표 39>,<표 40>과 같이 나타난다.

52) 각 설명자료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Stanziamenti autorizzati in relazione a disposizioni di legge la cui quantificazione annua e 

demandata alla legge di stabilità e variazioni da apportare al bilancio triennale 2011-2013 a 

legislazione vigente)

2. Importi da iscrivere in bilancio in relazione alle autorizzazioni di spesa recate da leggi 

pluriennali

3. Effetti finanziari, sul bilancio stato, dell'articolato del disegno di legge di stabilità 2011

4. Quadro di sintesi delle previsioni per l'anno 2011 a raffronto con quelle assestat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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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2011안정법안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재정효과

출처:Disegnodilegge,DisposizioniperlaformazionedelbilancioannualeepluriennaledelloStato(legge

distabilità2011)

<표 40>2011년 예산전망 요약

출처:Disegnodilegge,DisposizioniperlaformazionedelbilancioannualeepluriennaledelloStato(legge

distabilit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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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0>에서는안정법의재정효과중법조항(Articolato),TabellaA,B,C와관련된수치

가0으로표시되어있는데,이수치는추가적으로소요되는재원이없다는뜻으로해석된다.

특히 법조항과 관련해서는 <표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에대한 추가지출이 다른

부분의 지출감소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난다.또한 TabellaD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경제재정부(MEF)에서 500만유로의 지출 절감을 계획하고 있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첨부문서의 형태로 도표로 나타내고 있다.TabellaE는 설명자

료2와연계되어다년도지출의증감을나타낸도표이며,위<표39>,<표40>에는지출증

감이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 제시하고 있다.

안정법안의조항에는2011년안정법안차입한도요약과사회보장이전지출에대한표를첨

부하고있다.아래<표41>은안정법안의차입한도요약으로향후3년에대해연간최대차

입한도와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최대 자원한도를 보여준다.

RisultatiDifferenzialiDisegnodiLeggediStabilità[안정법안에 따른 결과]

InMilionidiEuro(백만유로)

Descrizionerisultatodifferenziale[결과 요약] 2011 2012 2013

Livellomassimodelsaldonettodafinanziare,alnetto

delleregolazionicontabiliedebitoriepregresse(paria

11,306millionidieuroperil2011,a3,332millionidi

europeril2012eda3,150millionidieuroperil2013),

tenutocontodeglieffettiderivantidallapresentelegge

[현행법에 의한 효과를 고려한 순차입 최대한도]

(회계 조정 및 기존 채무(previousdebt)순계 :2011년

113억유로,2012년 33억유로,2013년 31억유로)

-41,900 -22,800 -15,000

Livellomassimodelricorsoalmercatofinanziario,

tenutocontodeglieffettiderivantidallapresentelegge

[현행법에 의한 효과를 고려한 금융시장에서의 최대

자원한도]

-268,00

0

-276,00

0

-242,00

0

<표 41>2011년 안정법안 차입한도 요약

출처:Disegnodilegge,Disposizioniperlaformazionedelbilancioannualeepluriennaledello
Stato(leggedistabilit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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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종합결산보고서(RendicontoGeneraledelloStato)

종합결산보고서(RendicontoGeneraledelloStato)는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법안(Disegno

dilegge-RendicontoGeneraledelloStato)과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부처별 세부

결산내역 등 다수의 문서로 구성된다.또한 결산승인에 대한 법령(n.279/1997)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예산회계(ContodelBilancio,theBudgetFinancialStatement)와 자산회계

(ContodelPatrimonio,theGeneralBalanceSheet)의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53).

예산회계는 한해의 총세입과 총지출,전년도 이월금,재무실(DipartimentodelTesoro)에

이전된재원및예산법에포함된각항목에대한지출의세부내역,차년도에부담해야할크

레디트(credit)와부채의총액을포함한다.총세입과총지출의경우에는미징수된세입및향

후집행해야할지출을구분하여작성해야한다.결산법안에첨부되는세입내역과부처별지

출내역은예산법과동일한형식으로작성된다.세입의경우의회표결단위각각에대한세부

내역이,지출의 경우 각 챕터(capitolo)의 내역이 첨부된다.

이와함께자산회계는예산법등에따라구분된현금흐름과자산의변화,예산수지와자

산수지에모두포함된항목의세부내역이포함된다.특히국가유산에대한계정,발생주의

예산회계와 자산의 관계에 대한 설명,자산(attività)과 부채(passività)분류,자치도시

(AmministrazioneautonomadeimonopolidiStato)및 해외 농업기구(Istitutoagronomico

perl'oltremare)의 자산 설명자료 등이 첨부된다.

2010회계연도에대한결산법안은발생주의기준결산을요약제시하고있으며,아래<표

42>와같이지출과수입에관하여항목별로총수입과총지출,재정수지에대해나타내고있

다.수입은 세입,세외수입,자산매각․융자회수․신규차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은 경상

지출,자본지출,재정부채 상환액 내역을 포함한다.

53) 2010년 종합결산보고서에서는 자산회계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2009년까지는 자산회계에 대한 별도의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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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발생주의 기준 결산

출처:Disegnodilegge-RendicontoGeneraledelloStato2010

2010회계연도의자산운영결과는아래<표43>과같이자산과부채가요약제시된다.자

산과관련해서는비금융성 생산성 자산(Attivitànonfinanziarieprodotte),비금융성비생산

성자산(Attivitànonfinanziarienonprodotte)으로나누어보여주고,부채와관련해서는재

정부채및2010년12월31일에 대한 부채잔고를나타낸다.아래표에서이탈리아는자산보

다는부채가많은것이확인되고 있으며심각한재정난을겪고있다는것을알 수있다.

<표 43>자산운영 결산

출처:Disegnodilegge-RendicontoGeneraledelloStato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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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 내역은 예산 미사용분(RS),현금주의 기준(CS),발생주의 기

준(CP)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수입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서 책정한 금액 및 집행금액이

포함되어있다.부처별지출첨부자료의경우각챕터(capitolo)별로예산법비용(INIZ),예산

조정법에의한추경예산(VARIAZI),예산법과예산조정법합계(P.DEF),집행액(PAGATO),

집행예정액(RIM.PG),총지출(TOTALE)을표기하고있다.다음 <표44>는내무부의결산

첨부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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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종합결산보고 첨부자료 -내부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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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F 경제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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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V 내부감사실

(OrganismoIndipendentediValutazionedellaperformance)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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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ottoInteroLo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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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madiStabilitàdell'Italia)

RGS 경제재정부 국가종합회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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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P 계획·예측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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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예산 미사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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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EF 국민경제 및 재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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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I 통합구매순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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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OGE 예산회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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